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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0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분단

반세기 한반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남북정상

이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남북한 당국간 후

속대화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남북경제교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비롯해 경

의선 철도 복원,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현대의 개성공단 조성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는 남북경협이 실질적

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금융부문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북한 금융분야의 발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경제교류의 안정적 확대과정에서 보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불확실

성에 투자하는 남한의 민간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인 고려요인이 될 것이

며, 아울러 남한의 보험회사도 새로운 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보험제도는 각각의 국가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

다. 따라서 현행 북한의 사회주의 국영보험제도하에서 남한기업의 북한

진출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

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시 여러 대안들이 고려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경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경협 증대에 따른 보험의 역할과 남한 보험

회사의 북한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우리 원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손해



보험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보험전문가포럼」을 구성하여 운

영해 왔다.

본 연구보고서는 북한보험포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남

북경협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총론적인 접근을 통해 결론을

유도하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보험업계, 학계 및 정책당국에게 북

한의 보험 및 북한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북한보험전문가포럼에 참석하여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손해보험사 직원들과 레프리를 맡아 꼼꼼히 검토해 주신 배재

대학교 고정식 교수와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께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 0 0 1년 3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박 성 욱



요 약

1. 북한의 경제와 보험현황

□ 북한의 경제현황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 후반기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

음.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90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99년에는 6.2 %를 나타내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음.

99년중 남북교역규모는 3억 3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0.2 % 증가함.

반출은 대북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비

거래성 물자 중심으로 63.3% 증가하였으며, 반입은 남한의 경기회복

으로 인하여 농림수산품 및 위탁가공품 중심으로 31.7% 증가하였음.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 99 기준)

구분 북한(A) 남한(B) 비율(A/ B)

명목 GNI 억달러 158 4,021 1/ 25

1인당 GNI 달 러 714 8,581 1/ 12

인 구 천 명 22,082 46,858 1/ 2

대외무역규모 억달러 14.8 2,634 1/ 178

□ 북한의 보험

국영 독점

북한은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완전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

서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며, 보험종목이 단순하고 보험상품의

수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위험인수, 자산운영, 보험감독 등 모든 업

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보험의 종류

북한의 보험은 보험법(1995년 제정)상 크게 국내보험과 국제보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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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됨. 국내보험은 다시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되며, 국

제보험은 외국인 대상의 보험과 재보험이 있음.

보험운영기관

중앙은행 저금보험처 : 생명보험의 운영주체

조선국제보험회사 :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과 재보험

을 담당하는 북한의 유일한 국가보험기관

보험감독기관 : 국가보험위원회

북한 보험법과 그에 따르는 규정세칙들에 의한 보험사업 감독 업

무를 수행하며, 보험요율 산출 및 손해사정업무도 수행함.

대외관계에서는 북한의 국가보험기관을 대표하며, 국제보험기구

를 비롯한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대외사업을 진행함.

2.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사례

□ 남북경협 관련 보험상품

해상적하보험

남북경협과 관련이 가장 높은 보험은 해상적하보험임. 현재 남북한

간 물자교역은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적하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992년에 8천만원이었으며, 1999년에는

1.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북한주민왕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1990년에 최초로 인가된 이래 보험가입실

적이 없었으나, 1998년의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음.

동 보험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험금, 인질구조비용, 석방보

석금, 인질위로금 등을 담보하고 있음.

건설공사보험 및 선박보험

금강산 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장전항 부두시설, 편의시설, 온정리

온천장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보험이 체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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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험계약은 북한측이 아닌 남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해외 재보험회사에 재보험 출재되었음.

그 외에 금강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 및 터그선(총 7

척)은 운항중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위험 및 전쟁위험

을 담보 받기 위해 선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경수로건설보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 금호지구에 원자력발전소

를 무상으로 건설해 주고 있으며, KEDO 측의 주계약자인 한국

전력공사가 공사와 보험계약을 총괄하고 있음.

기초공사 당시 북한은 경수로 공사와 관련된 일부 보험종목을 직

접 인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한전은 담보능력이 충분한

남한의 손해보험회사와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남북한 보험사고 및 손해사정의 특징

손해사정이 보험사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북한지역에 있는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손해사정이 매우 어려움.

3.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

□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

국내 보험사의 북한 진출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0%

가 북한보험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진출목적으

로는 북한보험시장의 잠재성 기대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국내 보험사가 북한보험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5.8%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풍부한 대규모 신규시장이기 때

문이라고 응답하였음.

북한 진출시 보험사의 중점추진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초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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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는 인식하에 정보의 상호교환체제 구축전략이 53.5 %로 응답했

으며, 현지 직접 진출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투자보장 및 자금

환수 문제가 51.2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보험사의 입장에서 북한 보험시장 진출시 우리 정부당국의 효율적인

지원책으로는 북한당국 또는 보험사와의 접촉 주선이 41.9%로 가장

높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진출시 위험 및 보험상품

기존 보험상품 중 남북한 간의 교류 확대에 따라 활발하게 판매될

상품으로는 신변안전보험, 특종보험(건설공사, 조립보험, 배상책임보

험 등), 해상적하보험, 여행관련보험의 순으로 예상되었으며, 재물보

험(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4 .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 북한법령에 의한 진출가능성 분석

현행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 및 보험법에 의하여 국내 보험회사

가 북한에 직접 진출하여 지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보

험기업을 설립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자유무역지대 외

에서는, 북한의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하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보험의 경우에는 외국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

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진출방법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프론팅(frontin g) 및 해외

원보험, 대리점 형태와 같이 직접 해외에 거점을 설치하지 않고 간접

- IV -



적으로 진출하는 방법과 현지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여 직접

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보험서비

스의 국경간 거래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

한 해외진출 방법은 북한보험시장 진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단기적 진출방안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의 보험법과 감독체계 등 보험 관련 자료를 교환

하고, 보험기술과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보상체계, 보험요율 및 통계

자료 등과 같은 보험 관련 정보도 상호교환하여 현재 남북간의 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기술상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해 나가야 함.

현재 북한에서는 외국보험회사에 의한 북한진출기업의 원보험인수는

불가능하지만 재보험은 그 특성상 허용하고 있으므로, 업계와 정부

당국에서는 조선국제보험회사와 직접 프론팅 및 해외원보험에 대한

업무제휴나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진출 기업의 재보험물건을 국

내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시장 진출의 보다 효과적인

단기방안으로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민족내부거래 방식)를 제

시하고자 함.

민족내부거래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도 남북간에 상호주의의 원칙

에 따라 허용범위 및 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민족내부거래 방식은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

된 것이므로 보험법의 개정보다는 남북한간 포괄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장기적 진출방안

중장기적 전략으로서는 북한에서의 자유로운 사업영위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

국내 보험사가 북한의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국내에서와 같이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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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투

자기업의 설립제한, 보험사업범위의 제한 및 보험가입강제 조항을

폐지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향후의 경제통합

또는 통일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남북한 관련법의 통합이

될 것임.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시장 진출을 가능케 하는 북한 내 여건조성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 이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보험

관련 홍보, 보험연수를 통한 선진기술의 전수, 그리고 합영회사 설

립을 통한 보험사업의 공동영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VI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방법 2

Ⅱ. 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6

1. 북한의 경제 현황 6

2.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와 문제점 12

3. 북한의 보험 개황 16

Ⅲ.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 사례 30

1. 남북경협 관련 보험상품 30

2. 남북경협 관련 보험사고 34

Ⅳ.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 40

1. 조사방법 40

2.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 41

3. 북한진출에 따른 위험 및 보험상품 50

Ⅴ.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54

1. 북한진출 필요성 및 진출분야 54

2. 북한진출 가능성의 검토 61

3. 단기 및 중장기 진출전략 66

Ⅵ. 결론 72

참 고 문 헌 75

【부록1】북한의 보험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 77

【부록2】조선국제보험회사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97

【부록3】조선국제보험회사 자동차보험증권 99

【부록4】북한보험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 104

- i -



표 차 례

< 표 1 >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 참가자 3

< 표 2 >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 운영일정 4

< 표 3 > 남북한의 산업구조 7

< 표 4 >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 8

< 표 5 > 북한의 러시아·중국 교역 현황 9

< 표 6 > 남북한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N I 비교 9

< 표 7 > 남북한 국민총생산 변화 추이 10

< 표 8 > 남북한 1인당 GN P 변화 추이 10

< 표 9 > 남북한의 대외무역규모 비교 11

< 표 10 > 남북교역 추이 11

< 표 11 > 외국인 투자의 형태별 추이 13

< 표 12 > 남북한 의무보험 종목 비교 21

< 표 13 >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발전 추이 23

< 표 14 > 보유계약고 및 연간 수입보험료 26

< 표 15 >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규모 비교 29

< 표 16 > 금호지구 경수로건설보험 관련 보험종목 및 담보내용 33

< 표 17 > 남북한 적하보험 사고건수 및 손해율 추이 36

< 표 18 > 북한 시장에 미진출 이유에 대한 의견 42

< 표 19 > 국내기업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보험수요도 조사 52

< 표 20 > 경제협력형태별 진출가능 보험분야 57

< 표 21 > 남북한 보험산업의 개방현황 61

- ii -



그 림 차 례

< 그림 1 >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7

< 그림 2 >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종목 구성 비율 24

< 그림 3 > 남북한 해상적하보험료 추이 31

< 그림 4 > 국내 보험사의 북한보험시장 진출의향 42

< 그림 5 > 북한보험시장 진출목적에 대한 조사 43

< 그림 6 > 국내 보험사의 북한시장 진출 이유 44

< 그림 7 > 남북한 보험산업 교류추진 방향 의견 45

< 그림 8 > 해외공동조사활동 수행에 대한 의견 46

< 그림 9 > 국내 보험사의 중점 추진전략 조사 47

< 그림 10 > 현지 직접진출시 애로사항 조사 48

< 그림 11 > 북한보험시장 직접진출 예상시기 조사 49

< 그림 12 > 북한시장 진출시 당국의 지원책 선호 조사 50

< 그림 13 > 남북교류 확대에 따라 활성화가 예상되는 보험상품 51

< 그림 14 > 북한 진출시(후) 예상되는 보험상품 수요 순위 53

< 그림 15 > 북한의 투자 관련 법 체계도 63

- iii -



Ⅰ . 서 론

1. 연구 필요성

남북한 정상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한민족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00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

과 11월의 남북한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에 이중과세방지 및 투

자보장 등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남한 기업들은 제조, 무역, 관광 분야에서 이미 북한에 진출하고 있

으며, 1999년도의 남북한간 무역규모는 3.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인적교

류 측면에서도 최근 2년간 약 9,600여명이 경제적·정치적 목적으로 북

한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40만에 가까운 남측 사람들이 금강산을 관광

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대북투자 및 북한방문에는 소위 북한위험이라는 정치적 위험(p oliti-

cal risk) 외에도 물리적 및 상업적 위험(p hysical an d com m ercial risk)

이 내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민영보험이 뒷받침 된다면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보다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방문

객도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 라는 말과 같이 보험에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

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분야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

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에 대한 남한 및 외국자본의 투자가 실현되고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개

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된 신규 보험시장규모는 매우 클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의 보험법제나 보험사업 현황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북한보험에 관해 진행되었

던 선행연구는 고평석1), 신동호 외2), 김치중3)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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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보험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보험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보험시장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유발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효용성이 낮아 북한보험 전문가의 수가 다른 분야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긴장완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실물부문의 지원 측면에서 북한보험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 연구 방법

보험개발원에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2000년 7월에 보험

회사의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함) 을 구성하였다.

동 포럼은 북한보험에 관하여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료의 발

굴, 토론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향후 전개될 남북경협과 보험산업의 북

한 진출전략 수립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럼은 보험업계의 북

한보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포럼은 월2회의 주기적인 워크샵을 통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

여 토론하며, 궁극적으로 북한보험에 관한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자 하였다. 그리고 최종세미나에서는 포럼 참여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1) 고평석, 북한보험법 , 보험연수원, 1999. ; 고평석, 북한의 보험제도에 의한 대

북 경협활동에 따른 위험담보문제 , 손해보험 ,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 11.

2)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남북경협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

구 , 연구보고서 97-2, 보험개발원, 1997. 11.

3) 김치중, 남북경협 진전에 따른 보험거래 활성화방안 , 손해보험 , 대한손해보

험협회,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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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 포럼의 운영취지는 무엇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증대에 대하여 인식의 재고를 촉구하고 보험회사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또한 북한보험과 관련된 과거의 자

료들과 최신 자료들을 수집·정리함과 더불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집적된 자료들을 토대로 향후 북한보험시장 진출전략의 대

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4)

포럼은 보험개발원이 포럼 운영취지를 설명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의

북한보험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회사별 포

럼 참가자의 명단은 <표1>과 같다. 제1차 회의에서 동양화재가 간사사

로 선정되어 포럼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참고로 북한

보험 전문가 포럼 의 운영 일정 및 워크샵 발표 내용은 <표2>와 같다.

< 표 1 >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 참가자

기 관 참 가 자

동양화재 이광수 (위험관리팀)

국제화재 이중현 (화재특종부)

쌍용화재 전근명 (기업보험업무팀)

제일화재 권동순 (업무지원부), 변용석 (화재특종부)

삼성화재 주해연 (화재특종팀)

현대해상 오세문 (화재특종부)

엘지화재 박종희 (기업업무팀)

동부화재 권대영 (화재특종부)

대한재보 최호룡 (화재보험부)

손보협회 이동우 (기획정보팀)

금감원 한영일 (보험감독2국)

보험개발원
신동호 (재무연구팀), 박홍민 (연구조정팀)
안철경 (산업연구팀), 김경환 (산업연구팀)

4) 예를 들어, 이미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북한보험과 관

련된 최신자료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내에만 저장되고 있어 외부와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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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 운영일정

일 정 워크샵 내용

제1차 : 7월 18일
전체 회의

상견례 및 향후 일정 논의

제2차 : 7월 27일
발표자 : 배재대학교 고정식 교수
내 용 : 북한 경제 일반 현황

제3차 : 8월 7일
발표자 : 북한연구소 김승철 연구원
내 용 : 북한주민의 보험에 관한 의식

제4차 : 8월 21일
발표자 : 금융감독원 김치중 팀장
내 용 : 남북경협 및 보험거래 활성화 방안

제5차 : 9월 4일
발표자 : 알리안쯔제일생명 Dr. Deville 사장
내 용 : 알리안쯔사의 동독진출 경험과 시사점

제6차 : 9월 18일
발표자 : 이득주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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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 에서 발표되고 토의된 내용들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된 강연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외국의 재보험회사 및 컨설팅회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북한보험에 관한

최신 자료들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을 서술하

고 있으며, 제Ⅱ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산업 및 무역구조 등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신무역체계 및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

로 한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와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보

험개황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사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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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남북경협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보험사고 사례와 손해사정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북한보험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보

험회사의 북한진출의사, 진출전략, 관련되는 보험상품, 정책당국의 지원

정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북한진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장단기 북한

진출전략을 고찰한다. 단기 전략으로서는 민족내부거래 방식을 제시하

고 있으며, 중장기 전략으로는 북한에서의 자유로운 사업영위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기본골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5



Ⅱ . 북한의 경제 5)와 보험 현황

1. 북한의 경제 현황 6)

가. 경제성장률

북한의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은 이미 1970년 후반기부터 급격

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1975∼1985년 기간에는 연평균성장률이 4 %대

로, 1986∼89년 기간에는 2 %대로 하락하였다.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0년에 들어오면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하였다.

90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

나, 99년중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식량생산증가7)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6.2 % 증가해 플러스 성장

으로 반전하였다. 그결과 대부분의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99

년의 실질 GDP가 89년의 75% 수준에 그치고 원자재 및 에너지난, 설

비노후화 등으로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는 <그림1>과 같다.

나. 산업구조

99년중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전년보다 높

아진 반면 광공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서

비스업은 낮아졌다.

5) 북한의 경제현황 및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와 문제점은 2000년 7월 27일 배재

대학교 고정식 교수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강연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6) 북한경제현황의 주요 내용은 한국은행 북한 GDP추계자료를 참고하였다.

7) 북한은 99년중 먹는 문제 해결,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증대, 자연자원의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밑천 마련, 인민 소비품 생산보장 및 경제적 실리추구 등을 경제부

문 중심시책으로 설정하여 경제회생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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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 그림 1 >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 1995∼1999.

농림어업은 재배업, 축산업 및 수산업 등의 생산호조로 국내총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29.6%)보다 높은 31.4 %를 나타내었다.

특히, 남한에 비해 농림어업, 광업 및 정부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 표 3 > 남북한의 산업구조
(단위 : 명목기준, %)

구 분
북 한 남 한

98 99 98 99

농 림 어 업 29.6 31.4 4.9 5.0
광 공 업 25.6 25.6 31.2 32.2
광 업 6.6 7.3 0.4 0.4
제 조 업 19.0 18.3 30.9 31.8
경 공 업 6.4 6.1 7.1 6.9
중 화 학 공 업 12.6 12.2 23.9 24.9

전 기 가 스 수 도 업 4.2 4.5 2.4 2.6
건 설 업 5.1 6.1 10.1 8.8

서 비 스 업 35.6 32.4 51.2 51.4
정 부 25.3 22.8 10.5 9.8
기 타 10.3 9.6 40.7 41.6

국 내 총 생 산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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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구조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199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

다. 1998년중 총 대외교역 규모는 14억 4,000만 달러 수준으로 GN I(1998

년 126억 달러) 대비 11.4 %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외교역 통계에는 미사일 등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무기수출

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실제 수출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 표 4 >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60 1970 1980 1990 1995 1998 1999

수 출 1.5 3.4 15.7 19.6 7.4 5.6 5.2

수 입 1.6 4.0 18.8 27.6 13.1 8.8 9.6

계 3.1 7.4 34.5 47.2 20.5 14.4 14.8

무역수지 - 0.1 - 0.6 - 3.1 - 8.0 - 5.7 - 3.2 - 4.4

자료: 통일부, 2000 북한개요 , p .379.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러시아의 순서이

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일본, 홍콩 등이며, 주요 수입상

대국은 일본, 중국, 인도 등이다. 방글라데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북·중교역은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북·중교역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국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국경무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북한의 제

2의 교역상대국으로서, 북·일교역은 주로 재일조총련계 교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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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 표 5 > 북한의 러시아·중국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러시아

총무역 24.7 4.6 3.2 3.5 1.5 0.8 0.6 0.84 0.65 0.50

수출 10.5 1.8 0.7 0.5 0.4 0.1 0.2 0.17 0.57 0.49

수입 15.2 2.8 2.5 2.9 1.1 0.6 0.4 0.67 0.08 0.01

중국

총무역 - - 6.9 9.0 6.2 5.4 5.6 6.5 4.1 3.7

수출 - - 1.5 2.9 1.9 0.6 0.6 1.2 3.5 3.3

수입 - - 5.4 6.0 4.2 4.8 4.9 5.3 0.5 0.4

자료: 중국 해관통계 및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각년호

라.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99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 I)는 18조 7,410억원으로 남한의 약

1/ 26 수준이다. 99년중에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회복세를 나

타내었으나 남한의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쳐 경제규모의 남·북한간 격

차는 전년보다 다소 확대되었다.

99년중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 I)은 84.9만원으로 남한의 약

1/ 12 수준이다. 그리고 남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한 99년중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14달러로 추정된다. 99년 북한의 인구는

22,082천명으로 남한의 약 1/ 2 수준이다.

< 표 6 > 남북한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 NI 비교

구 분
북한 (A) 남한 (B) B/ A(배)

98 99 98 99 98 99

명목 GNI (억 달러) 126 158 3,130 4,021 24.8 25.4

1인당 GNI(달러) 573 714 6,742 8,581 11.8 12.0

인구(천명) 21,942 22,082 46,430 46,858 2.1 2.1

자료: 한국은행, 1999년 북한 GDP 추정 결과 , 2000.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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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남북한 국민총생산 변화 추이

(단위 : 억달러, %)

연 도 남 한 북 한 남한/ 북한(배수)

1965 30 19 1.6

1970 81 32 2.5

1975 209 65 3.2

1980 606 135 4.5

1985 911 151 6.0

1990 2,518 231 10.9

1995 4,517 223 20.3

1996 4,804 214 22.4

1997 4,374 177 24.7

1998 3,168 126 25.2

1999 4,021 158 25.5

자료: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 , 1995;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 1995-1999.
주: 1998, 1999년 자료는 GNI 수치임.

< 표 8 > 남북한 1인당 G NP 변화 추이

(단위: 달러)

연 도 남 한 북 한 남한/ 북한(배수)

1965 105 162 0.6

1970 253 230 1.1

1975 594 415 1.4

1980 1,597 758 2.1

1985 2,242 757 3.0

1990 5,883 1,064 5.5

1995 10,076 957 10.5

1996 10,548 910 11.6

1997 9,511 741 12.8

1998 6,823 573 11.9

1999 8,581 714 12.0

자료: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 , 1995;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 1995-1999.
주: 1998, 1999년 자료는 GNI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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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99년중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4억 8천만 달러로 남한의 약 1/ 178

수준이다. 그리고 99년중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수입이 9.1% 증가하

였으나, 수출이 7.1%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2.8% 증가에 그침에 따라

대외무역규모의 남북한간 격차는 전년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 표 9 > 남북한의 대외무역규모 비교

구 분
북한 (A) 남한 (B) B/ A(배)

98 99 98 99 98 99

교역규모(억 달러) 14.4 14.8 2,255.9 2,634.4 156.7 178.0

수 출 5.6 5.2 1,323.1 1,436.9 236.3 276.3

수 입 8.8 9.6 932.8 1,197.5 106.0 124.7

수출입의존도(%) 11.4 9.4 72.1 65.5 - -

자료: 한국은행, 1999년 북한 GDP 추정결과 , 2000.6, p .6
주: 수출입의존도 ＝ (통관기준 수출입액 ／ 명목GNI) × 100

그리고 99년중 남북교역규모는 3억 3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0.2 %

증가하였다. 반출은 대북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

에 따른 비거래성 물자 중심으로 63.3 % 증가하였다. 반입은 남한의 경

기회복으로 농림수산품 및 위탁가공품 중심으로 31.7% 증가하였다.

주요 반출품목에는 화학공업제품(744.7%), 비금속광물제품(135.4 %)

등이 포함되며, 주요 반입품목에는 농림수산품(119.6%), 섬유류(17.3 %)

및 광산물(221.7%) 등이 포함된다.

< 표 10 > 남북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96 97 98(A) 99(B) (B-A) 증감률

반 출 69.6 115.3 129.7 211.8 82.1 63.3

반 입 182.4 193.1 92.3 121.6 29.3 31.7

합 계 252.0 308.3 221.9 333.4 111.5 50.2

자료: 한국은행, 전게서, p .6
주: 반출·반입은 남한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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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와 문제점 8)

가. 신무역체계 채택

북한당국은 1992년 2월 무역을 증대시키는 한편 인민경제의 모든 부

문에서 수출대상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시장을 개척하고 대외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무역체계를 개편하였다.

정무원 산하의 대외무역 담당부서뿐 아니라 생산담당위원회 및 각

부와 행정경제위원회들도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었다. 그리고

각 부문별 및 각 지방별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에서는 신무역정책을 원

만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정무원 산하의 무역부와 대외

경제사업부를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조선대외경

제협력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소속되었다.

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국제 화물중개기지, 제조업 가공수출

기지 및 국제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

로 지정하였다. 동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제반 투자 관

련 제도를 꾸준히 제정·정비하여 왔다. 북한은 현재 UN개발계획

(UN DP) 지원하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도 추진중에 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인프라부문에 33.3억 달러,

8) 본 내용은 한국은행 조사부의 북한의 경제정책 변천과 추이와 전망(조사연구자

료 98-17) 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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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공업부문에 36.6억 달러 등 총 69.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1단계

는 1993∼95년, 2단계는 1996∼2000년, 그리고 3단계는 2001∼2010년으

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1단계(1993∼1995년) 실적이 부진하자 당면단계(1993∼2000

년) 및 전망단계(2001∼2010년) 등 2단계로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투자

유치 규모도 47.2억 달러로 축소 조정하였다.

나진·선봉 외에 청진항을 물류기지로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수출가공기지 건설 대신 중계수송업, 관광업 등 조기 성과가 가능한 부

문에 역점을 두기로 변경하였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각종 세

제혜택을 부여하고 출입국시 무사증(無査證)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합영

법과는 달리 남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도 합작, 합영 또는 외국인 기

업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합작 및 합영기업은 내·외국인이 공동투자하고 이윤을 공동분배하

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합작기업은 합영기업과는 달리 내국인의 단독경

영 방식이며, 외국인기업은 외국인의 단독투자 및 단독경영 형태이다.

< 표 11 > 외국인 투자의 형태별 추이

(단위 : 만 달러)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합 계

합 영
계약 0 0 13,444.0 4,458.9 2,897.0 20,799.9

이행 0 0 2,013.3 393.8 140.0 2,547.1

합 작
계약 0 0 3,095.0 1,004.5 409.6 4,509.1

이행 0 0 1,065.6 78.8 24.1 1,168.5

외국인
계약 120.0 200.0 1,628.2 45,913.2 1,914.2 49,775.6

이행 120.0 200.0 101.7 780.7 874.0 2,076.4

합 계
계약 120.0 200.0 18,167.2 51,376.6 5,220.8 75,084.6

이행 120.0 200.0 3,180.6 1,253.3 1,038.1 5,792.0

자료 :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동아시아경제정보 , No. 64,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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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7년말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외국인 투자 총계약실적은

111건에 7억 5,085만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로 투자된 것은 77건에 5,792

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국가별(실제투자액 기준)로는 홍콩 → 중국 →

일본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나진·선봉지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체제 방어(socialist sy stem d efen se)라는 원칙하에서

수동적인 개방정책(p assive p olicy tow ard foreign inv estm ent)을 추진하

였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투자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하였다.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는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회피하게 된

다.

셋째, 통신, 도로, 금융 등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기업경영 환경이 열

악한 데 주로 기인한다.

넷째, 건별 투자현황을 보면 홍콩 엠페러그룹의 호텔 건설(1억 8천

만달러) 등 일부 대형사업도 있으나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부문별로는 도로건설 및 통신시설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다. 남북경협의 당면과제

1)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북한의 향후

투자유치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남북간 이중과세방

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으며, 200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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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관련 4개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에 정식 서명하였다.

동 합의서는 남북간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정식 발효시 남북경협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거시적인 상황과는 달리, 미시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조

치가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외자기업 설립 및 사업허가기준의 공표, 외자

기업 경영권 지배에 대한 신축적이고 우호적인 제도 마련, 동포우대조

항의 마련, 그리고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의 제공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진출기업에 신뢰를 주는 데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2) 대북 간접자원시설분야 건설을 위한 재원 준비

국제기구의 공적자금 조달이 어렵다. 북미관계 개선 및 북한이 시장

경제 변화를 필요로 한다. 국제기구 회원가입과 공적차관 심사 통과 과

정은 상당한 시기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뿐이다. 경수로 계정 및 공적

기금을 제외하면 2,180억원 정도만 가능하다. 협력기금이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무상지원

을 줄이고 유상대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 중장기적인 사

업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3) 북한 내 생산품의 수출 관련 환경을 개선

북한의 수출환경은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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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 특혜관세 부과나 최혜국 대우 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

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상무역을 위한 완화조치는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정치적 관

계개선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유럽연합

시장에 제한되고 있다.

4)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전략물자의 반출제도는 제조업의 대북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 미국은 비확산 통제물자 및 기술을 불법 유출한 국가에 대해

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장비, 공작기계, 통

신장비 등 고도기술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3 . 북한의 보험 개황

가. 북한보험제도의 특징

1) 국영 독점

북한에도 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자료 및 통계를 공

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보험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려진 내용도 불확실하다. 북한은 과거에는 민법에서 보험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 최초로 제정된 보험법에서 나름대로 보험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9) 북한보험은 크게 국내보험과

9)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 및 법률을 제

정하였으며, 보험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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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험으로 구분된다. 국내보험은 다시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

분되며, 국제보험은 외국인 대상의 보험과 재보험이 있다.

북한에서도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

험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보험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 국가소유 시설물들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재원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일종

의 국영 공제기관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재보험 역시 부족한 담

보력 확보보다 사고발생시 필요한 복구재원의 일부를 재보험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완전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며, 보험종목이 단순하고 보험상품의 수도 매

우 제한적이다. 또한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10) 보

험회사의 자산운영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

하므로, 정기예금 외에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다. 또한 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 보험회사는 파산할 위험이 없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보험회사

의 손해는 곧 국가의 손해이며, 언제든지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보험요율산출 및 감독기능을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운영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즉,

북한은 위험인수, 자산운영, 보험감독 등 모든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

행하고 있다.

10) 북한은 보험법 제3조에서 나진·선봉과 같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조선동포

를 포함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립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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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보험 및 국제보험

가) 인체보험

국내보험은 크게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인체보험은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인체보험은 근로자들의 노동능력이나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인체보험의 대상은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는 해의 나이

가 16세 이상 65세 이하인 근로자이다.11)

인체보험은 자원적인체보험과 의무적인체보험으로 구분된다. 자원적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사망보험, 재해보험, 만기보험, 어린이보험, 혼합

생명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일반상해보험, 정기부양보험, 소득보상보

험이 포함되나, 실제로 모든 상품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북한에

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적 인체보험상품으로서 생명보험, 만기보험, 어린

이보험, 재해보험이 있으며, 의무적 인체보험은 여객보험이 유일하다.

북한의 생명보험은 상품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

하면, 계획경제의 특성상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하며, 유가족 역시 국가

가 책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북한은 시장경제의 생명

보험을 자본가들의 수탈수단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 착취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장기저축성 성격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금

은 저축성 성격의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만기보험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만약에

계약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보험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받는

다. 보험계약기간은 3년, 5년, 10년이며, 보험금액은 100원을 단위로 하

여 100원부터 1,000원까지이다. 어린이보험의 계약기간은 5년부터 13년

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500원 이상이다.

11)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인민군대, 인민경비대, 사회안전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며, 병자도 제외된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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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재해보험과 여객보험은 보험료가 소멸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운영된다. 북한은 그 이유를 보험료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단순 설명

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남한의 산재보험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일명 종업원단체

보험이라고도 한다. 재해보험은 종업원들이 근무중에 재해를 입어 노동

능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보험의 계약기

간은 1년이며, 계약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소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

한다.

여객보험은 의무보험이며 보험료는 차량, 선박 요금의 5 %로 고정이

며, 여행기간중의 사고 발생시에 노동능력상실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나) 재산보험

북한의 재산보험은 남한의 손해보험 범위에 포함된다. 북한의 재산

보험은 국가재산, 또는 개인재산에 대해 자연재해 또는 뜻하지 않은 사

고로부터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보험은 순수한 보장성 보험

으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이 지불되지만, 만기에 보험

료는 상환되지 않는다.

재산보험은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을 담보한다.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화재보험, 선박보험, 화물수송보험, 비행기보험, 기계파손보험, 건설공사

및 설비조립보험, 철도보험, 자동차보험, 원자력보험, 유리보험, 산림보

험,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이 있다.

북한에서 재산보험은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민의 재산이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고로 발생된 손해를 보장받

는 데 있다. 재산보험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

체의 재산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국가소유의 건물, 설비, 공구 및 기구, 비품과 같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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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자재, 미완성제품, 완제품, 상품, 농산물(벼, 옥수수 등)과 같은

유동재산, 그리고 소, 말, 돼지, 양, 염소와 같은 공동소유의 집짐승이다.

보험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필요이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질이 나빠서 사용할 수 없는 재산, 놀리고 있는 재산, 분배하거나 국가

에 바칠 농산물, 미가공 농산물, 젖을 떼지 않은 새끼 집짐승이 해당된

다.

재산보험은 자원적 재산보험과 의무적 재산보험으로 구분된다. 자원

적 재산보험에는 개인재산, 외국인재산, 합영재산들이 포함된다. 의무적

재산보험의 대상은 인민의 소유인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재산들이

다. 이러한 재산들은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재산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재산을 대상으로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자연

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아 국가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시장에

재보험 출재를 하여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다.

또 다른 의무적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자동차제3자배상책임보험이 있

다. 특히, 외국대사관, 대표부, 합영·합작회사들의 모든 자동차는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상보험 중에서 일부가 의무보험대상

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주로 배상책임이 의무가입대상인 반면에 북

한의 의무가입대상은 국가재산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남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품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농

작물보험, 집짐승보험, 과일보험이 북한에서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남북한간의 의무보험 종목 비교는 <표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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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남북한 의무보험 종목 비교

남 한 북 한

- 화재보험 중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 항공보험

- 수렵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수

- 인체보험

·여객보험

- 재산보험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단체(협동농장

포함) 소유의 재산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에서 무역화물계약의

보험료 운임포함계약

- 국제보험

·수입화물보험

·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

자료 : 북한 - 사회과학출판사(북한), 재정금융사전 , 1995.
남한 - 보험개발원, 대한손해보험협회

다) 국제보험

북한의 재정금융사전(1995)은 국제보험을 대외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 등과 관련한 위험을 담보로 하며, 발생

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국제적인 손해보상거래이다. 라고 정의한다.

북한에서 국제보험은 대외거래의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이며, 외화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국제보험은 국가기

관인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담당하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

거래는 외화로 결제가 되며, 보험거래 과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규

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북한의 국제보험은 직접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직접보험에는

국제수송화물보험, 배보험, 항공보험, 외국인재산보험, 자동차공민피해보

험, 외국인관광객보험이 있다. 이 중에서 수입화물보험, 외국인자동차공

민피해보험이 현재 북한에서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외국

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외국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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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인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외화획득의 목적도 있다.

나. 보험운영기관

1) 중앙은행 저금보험처

생명보험의 운영주체는 보험회사가 아닌 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은 생명보험을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화폐량

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도 수입보험료의 일정 부분

을 책임준비금 형식으로 보관하거나, 투자수익 목적으로 자산운영을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북한

의 생명보험에 관한 자료나 보험요율, 보험료 규모에 관한 통계적 자료

는 전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통계자료를 집

적하고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2) 조선국제보험회사

조선국제보험회사는 1947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과 재보험을 담당하는 북한의 유일한 국가보험기

관이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해외에서 재보험거래를 위하여 간단한 영

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1999년도의 영문 연차보고서에서 처

음으로 조직현황도와 보험종목별 점유율을 공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

면 북한 전 지역에 208개의 지점과 1,500명의 직원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지점은 1997년도까지 파리, 함부르크, 바젤, 카라치, 멕시

코에 설치 운영되었으나, 1998년에는 런던지점을 신설하였다.

동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화재, 선박, 수송화물, 건설 및

설비조립, 기계파손, 자동차, 농작물, 과일, 집짐승, 비행기, 산림, 철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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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의 재산보험을 운영하며, 외국과의 재보

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조직도에서 특이한 사항은 손해보험 및 재보험

종목비율에서 화재보험, 해상보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한

에는 존재하지 않는 농작물12)/ 가축보험이 운영되며, 그 점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자산운영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수단 이외에 운송사업과 조인트 벤처(joint v en tu re)

에 투자한다고 명시한 점이 특이하다. 북한에는 회사채 시장이 없으므

로 유가증권은 국채 위주일 것이며, 운송사업은 차량, 기차 등의 운송사

업에, 그리고 조인트 벤처는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회사에 직접 투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손해보험 시장규모 및 종목 구성 비율

북한의 손해보험 및 재보험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1999년에는 5.93억 북한원의 보험료를 기록하였으며, 미국달

러화(US$1=2.15북한원13))로 계산하면 US$2.8억이다. 1999년도에는 전년

도에 비하여 약 4.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3 >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발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남 한 88,133 109,244 134,662 163,183 142,536 144,524

북 한 5.2 5.4 5.6 5.7 5.8 5.9

주 : 북한은 북한원이며, 남한은 남한원임
자료: 1)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2000.5.

2)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KFIC), Annual Rep ort , 각연도.

12) 남한도 2001년 3월부터 사과 또는 배를 재배하다 태풍 우박 등 으로 자연재해

를 입을 경우 7∼80%까지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도

입·시행하고 있으며, 부보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3)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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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비교할 때에도14), 북한 손해보험의 종목구성 비율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보험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41%로 가장 높으

며, 그 다음으로 농작물/ 가축보험 28%, 해상보험 18%, 기계보험 13 %의

순이다. 이러한 구성 비율은 민간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계획경제의 특

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화재보험, 해상보

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반면에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배상

책임보험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시장의 추세이다.

< 그림 2 >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종목 구성 비율

자료 : KFIC, Annu al Report , 1999.

4) 재보험시장15)

북한의 재보험시장 규모는 세부 보험종목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북한이 통계자료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국제보

험회사의 연차보고서상 1999년도 해외출재 보험료는 1.8억 북한원이며

여기에 대 북한원 환율 220원16)을 적용하면 약 400억 남한원이 된다.

14) 남한(1998년)의 경우 장기보험(42.8%), 자동차보험(35.1%)의 비율이 매우 높으

며, 화재보험은 1.9%%, 해상보험은 2.6%에 불과하다. 참조 : 보험개발원, 보험

통계연보 , 1999.

15) 북한 재보험시장에 대한 현황은 대한재보험(주)에서 분석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다.

16)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2000.10)에 의하면 남북한의 경제규모나 민간소비를 감안

24



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북한에서 해외로 임의재보험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들은 화재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관기계보험(MB)과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계약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외 임의재보험 출재 물건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유한도액은 EML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보험종목별 보유한도액은 위험수준의 정도에 따라 기관기

계보험이 5∼15억 남한원,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이 3∼8억 남한원, 화재보

험은 5∼15억 남한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 종목별 보유한도액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재보험료 규

모가 약 400억 남한원으로서 원수보험료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물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술보험의 경우는 재보험 수수료율이 비교적 높은 25% 내외

이며, 화재보험은 15% 수준인 점을 미루어보면, 기술보험의 손해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 반면, 화재보험의 손해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모든 임의재보험 출재 건마다 EML비율을 명시하여 출재하

고 있는 점과 임의재보험으로 출재 되는 물건의 규모가 화재보험의 경

우도 TSI가 약 30억 남한원 정도이다. 따라서 고액물건의 수효가 매우

적으며 해외 재보험특약의 한도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보험종목별로 손해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시 조선국제보

험회사의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산정해 보았다. 원수손해율은 1999년에

105.2 %, 1998년에 89.1%였으며, 재보험손해율이 1999년에 111.7%, 1998

년에 64.3 %였다.17) 반면에 보유손해율은 1999년에 73.8%, 1998년에

76.2%였다. 따라서 북한의 재보험시장은 해외 보험사들에게 규모면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할 때 북한돈 1원은 남한돈 약 22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http :/ / www .hani.co.kr/ section-003100000

17) 여기에 재보험 수수료율을 더할 경우 손해율은 10∼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북한의 재보험시장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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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강보험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는 재일 조총련이 1977년 4월 18일 자본금 2,000만

엔으로 일본 동경에 설립한 보험회사이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생명보험모집 및 손해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 재보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주요사업은 생명보험모집에 관한 업무, 손해보험대리업, 금융컨설팅

및 융자알선업, 그리고 일본의 각 보험회사와 위탁업무를 하고 있다.

1992년도를 기준으로 동경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 전역에 34개

의 지사, 11개의 직할 영업소, 19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다. 종업원은

250명이고, 찬조원(모집인)은 750명이다. 주요 취급상품은 각종 생명보

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영업실적은 <표14>와 같다.

< 표 14 > 보유계약고 및 연간 수입보험료

년도 생명보험(보유계약고) 손해보험(연간수입보험료)

1982 1,000억 엔 -

1985 2,000억 엔 -

1987 3,000억 엔 58억 엔

1989 - 70억 엔

1990 5,000억 엔 -

1991 - 87억 엔

1992 6,000억 엔 106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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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다. 보험감독기관 : 국가보험위원회

국가보험위원회는 국가보험사업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험감독기관이 비상설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동 위원회에는 재

정부, 중앙은행,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철도부, 건설부, 해운부, 육운

총국의 각각 상이한 성격의 중앙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동 위원회는 북한 보험법과 그에 따르는 규정세칙들에 의한 보험사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요율의 산출 및 적용 업무, 그리고 손해발생

시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보험감독기관이 직접 요율을

산출하고 손해사정을 한다는 사실은 시장경제 관점에서는 매우 이해되

기 어려우며, 이러한 업무가 북한에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 있다는 추측

을 불러일으킨다.

국가보험위원회는 대외관계에서 북한의 국가보험기관을 대표하며,

국제보험기구를 비롯한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대외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해외재보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조선국제보험회사와 대외관계에

서 북한의 국가보험기관을 대표한다는 국가보험위원회의 상호역할이 분

명하지 않다는 의문이 생긴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대외용으로 회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보험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라. 북한의 보험 실상18)

보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아주 단순하며 제한적이다. 이미

국내에 수백명의 탈북자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북한의

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및 통계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 북한연구소에 근무하는 탈북자 출신 김승철씨가 본 북한보험포럼에 참석하여

발표(2000.7.)한 내용이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북한에서 보

험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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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민법, 형법 등도 일반인들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폐쇄적인 체제

이며, 주민생활이 단순 경직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생활의 획일성

과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강력한 통제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은 위험보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보험업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남한에서와 같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정보의 공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탈북자로부터 북한보험에 관해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탈북자와의 면담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인체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로 보험계약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발급되더라도 기관의 경리나

부기원들이 보관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보험약관이나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19) 만약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들은 병원에서 일

정기간 치료를 거쳐 업무나 노동에 복귀하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직장이나 기관은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보험 및 예

금 강요를 받고 있다. 그러나 3∼5 %의 낮은 이자율과 인플레의 영향으

로 북한 주민에게 보험은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일종의 강요된

저축수단으로 간주된다.

공장, 기관, 기업소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

험료는 국제보험의 경우 기업소 고정재산의 2 %, 국내보험의 경우 1%를

중앙은행에서 일괄 적용한다. 보험업무는 실제로 중앙은행 및 지역 은

행의 사회, 국제보험과 에서 담당한다.

19)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일반주민에게 민법이나 형법 등은 물론이고 보험약

관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민의 개인적 권익 추구, 저항

의식 발생, 사회적 여론의 악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에서도 매년 산재 및 불의의 사고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한 개인의 보험금 청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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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마.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비교

현재 남북한간에 보험시장 규모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북

한이 보험은 물론이며 각종 경제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보험에 관한 자료는 단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외국의 재보험회

사와 재보험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간단한 영문 연차보고서가 전부이다.

북한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독점 손해보험회사이므로, 동 회사의 보험

료 규모가 곧 북한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라고 추정할 수 있다.

1999년도를 기준으로 남한의 총보험료는 총 61.2조원이며, 그 중에서

생명보험은 약 46.7조원, 손해보험은 14.4조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손해보험시장의 규

모는 5억 9천만 북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2월말 현재 달러당 북한돈은 2.15원, 남한돈은 1,260원(매매

기준율)이다. 달러에 기초한 환율로 계산하면 남북한 화폐의 가치는 북

한의 1원이 남한의 586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은행에서는 남북한의 경제규모나 민간소비를 감안할 때 북한돈 1원은

남한돈 약 22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북한의 1999년도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남한돈으로 약 1,300억원에 해당

된다. 이에 따라 남한 : 북한의 손해보험 평가치를 비교해 보면 1/ 11

즉, 100 :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손해보험산

업이 남한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 표 15 >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규모 비교

구 분 총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남 한 61.2조원 46.7조원 14.4조원

북 한 ? ?
5억9천만북한원
= 1,300억남한원

주 : 남북한 환율은 220 : 1로 가정함
자료: http :/ / www .hri.co.kr/ nk/ menu 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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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 사례

1. 남북경협 관련 보험상품

가. 해상적하보험

남북경협과 관련이 가장 높은 보험은 해상적하보험이다. 남북한 간

의 물자교역은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포-인천, 나진-부산항 간에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장전-동해안

간에는 금강산관광을 위한 정기여객선이 운항중이다.

남북한 간의 해상운송에 따른 위험은 해상적하보험에서 담보된다.

적하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992년에 0.8억원이었으며, 1999년에는 1.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보험료 규모도 적은 편이며, 뚜렷한 증

가추세는 나타나지 않으나,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라 적하보험료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5년에는 북한의 심각한 홍수피해로 인하여 남한에서 쌀, 비

료 등의 물자를 대량 지원함에 따라 적하보험료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

가하였던 사례가 있다. 현재 경의선, 경원선 복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남북한 간에는 당분간 해상운송이 주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적하보험

이 남한 보험회사의 관심이 되고 있다. 남북한 물자교역과 관련된 해상

적하보험료 추이는 <그림3>과 같다.

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1990년에 최초로 인가된 이래 보험가입실적이

없었으나, 1998년의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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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남북한 해상적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기초자료에서 출입국 항구의 국가코드가 북한지역인
자료만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임

동 보험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험금, 인질구조비용, 석방보석

금, 인질위로금 등을 담보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

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고 있으며, 2000년 11월말 현재 약 35만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20)

1998년에 동 보험의 가입건수는 1만 3천건에 보험료가 8,3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금강산 관광 붐을 타고 1999년에는 가입건수 13만 8천건

에 보험료가 8억 6천만원으로 급증하였다. 남북한주민왕래보험에는 주로

금강산 관광객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한간에 정치인,

경제인, 체육인, 음악인, 이산가족 등의 남북한 상호방문이 실현되고 있

으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에 발생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여자관광객이 북한에 3

일 이상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어 1천만원의 인질위로금을 받은 사례

20) 금강산 관광객은 출항 10개월만인 1999년 9월 10만명을 기록한 뒤, 2000년 3월1일

에 20만명, 9월 15일에 30만명에 이어 금강산 관광 2주년이 되는 11월 18일로 35

만명을 넘어 352,833명에 달했다. 자료: 현대상선(http :/ / eshipping.hm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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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가 있으며, 관광선 내, 혹은 관광중에 발생한 다수의 부상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다. 건설공사보험 및 선박보험

금강산 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장전항 부두시설, 편의시설, 온정리 온

천장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보험이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북한측이 아닌 남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

며, 해외 재보험회사에 재보험 출재되었다. 사고 사례로서는 1999년 9월

에 장전항 부두시설공사 현장에서 태풍 Ann 의 영향으로 방파제 유실

사고가 발생하여 현대건설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그 외에 금강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 및 터그선(총 7척)

은 운항중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위험 및 전쟁위험을 담보 받

기 위해 선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까지 사고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경수로건설보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 )는 북한 금호지구에 원자력발전

소(가압 경수로 방식)를 무상으로 건설해 주고 있다. 이미 기초공사가

완공되었으며, 2000년 2월부터 9년 동안 약 4조 5천억원의 규모의 본공

사가 진행되고 있다. KEDO 측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

가 공사와 보험계약을 총괄하고 있다.

기초공사 당시 북한은 경수로 공사와 관련된 일부 보험종목을 직접

인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21), 한전은 담보능력이 충분한 남한의

21)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노동자재해보험, 건설조립보험, 기계파손보험, 화재

보험 및 해상수송화물보험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전 및 참여 보

험회사와의 면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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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와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배상책

임보험은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종합보험은 남한의 보험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기초공사

와 관련된 보험계약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22)

KEDO 경수로 건설은 향후 10년간 총 900여 억원의 보험료 규모가

예상되며, 1999년 제1차분이 44억원에 이르렀다. 엘지화재가 간사사가

되어서 남한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종목별로 나누어서 인수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험종목과 담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6 > 금호지구 경수로건설보험 관련 보험종목 및 담보내용

보험종목 담보내용

조립보험 현장에서 조립과 관련된 제반 물적 손해

적하보험 건설자재, 장비 운송도중 및 보관중 발생한 손해

신변안전보험 인력의상해, 질병으로인한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억류시구조비용 등

배상책임보험 제3자에게발생하는 인적·물적손해(영업배상, 사용자배상, 전문직배상)

자동차보험 공사 관계자들의 자동차 운행 관련한 인적·물적 손해

동산종합보험 건설장비 및 비품에 대한 물적 손해

22) 단지,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액이 4천1백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종목의

보험가액 및 보험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33



2 . 남북경협 관련 보험사고

가. 남북한 보험사고 및 손해사정의 특징

현재까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는 몇 차례 있었으

나, 그 특성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험사고는 곧 보험회사

의 손해사정을 의미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과 그 손해액의 결정 및 보험금

을 결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3)

손해사정은 손보사의 핵심업무이며,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사정은 보

험계약자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으로 인한 사업비를 경감시키고, 지급 보험금을

절감시켜 손보사의 수익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손해사정이 보험사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

하고 남북한 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험사고시 손해사정인이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

지 남북한 간에 보험분야에서 공식적인 보험교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의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한 보험회사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손해사정을 하거나, 예외적으로 남북한 협의하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

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보험사의 추가비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북한측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필요한 경우 외부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고

가 발생할 경우 손해사정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외부의 전

23) 한국보험학회, 보험사전 , 1998, p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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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의견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다수의 인원이 북한에 위치한 사

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남북한 간에 물자수송을 위한 해상적하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사정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해상적하보험은

북한측과 관계없이 남한 선주가 남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보험사고도 선상 내, 물건 선적 및 하역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남북한 보험사고 및 손해사정 사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는 전체적으로 통계자료 분석

이 가능한 해상적하보험 사례와 개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던 경수로건

설 사례,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례가 있다.

1) 남북한 해상적하보험 사례

남북경협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한 해상적하보험의 규모 역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9년도에 남북한 무역

을 통한 해상적하보험료는 1.9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보험사고 역시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건수나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

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992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약 2건 정도의 사고건수에 평균 보험금은 약 2천 3백만원, 평균손

해율은 14.7%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남북한

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표17>과 같다.

보험사고는 총 18건에 불과하여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내용은 대부분이 운송중에 발생하는 물품훼손이다. 특히, 1995년도에는

북한의 홍수로 인하여 남한의 대북쌀지원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운

송중 폭우,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일부 쌀 품질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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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남북한 적하보험 사고건수 및 손해율 추이

연도 계약건수 보험가입금액 수입
보험료 사고건수

지급
보험금

원수
손해율

1992 56 39,451 79 2 6 7.5

1993 31 16,094 23 0 11 49.2

1994 63 13,408 15 0 7 44.0

1995 679 90,431 547 3 121 22.1

1996 532 53,606 81 4 29 35.2

1997 555 76,035 105 3 6 5.9

1998 631 136,691 245 3 (11) 0.0

1999 803 168,799 187 3 20 10.9

계 3,350 594,515 1,282 18 189 14.7

주 : 통계기간은 1992.4.1-2000.3.31이며, 금액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 보험개발원 기초통계자료로부터 국가코드가 RK(북한)인 자료만을 추출
하여 작성하였음

경수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건설기자재에 대해서 침몰, 해수

침손, 녹·산화·변색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 발생 가능

한 위험은 통관거부위험손해, 원산지손해, 라벨훼손손해, 섬유 및 일반

잡화류의 도난·불착손 위험 등이 있다.

현재까지 해상적하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처리시에 크게 문제된

적은 없으나, 향후 남북경협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측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통관절차 및 방법, 선적 및 하역시 고의

적인 손해, 그리고 북한의 특수사정에 의한 통상손해 등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된다.24)

24)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남북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97-2, 1997.11,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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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수로 건설공사 사례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각종 위험은 남한의 손해보험사가 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KEDO)의 계약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건설공사보험을 체결

하여 담보하였다. 1998년 6월에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리에 소재한 경수

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남한의 손보사가 7월에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공

업용수를 저장하는 탱크(tank) 내부 전열기의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플라스틱(p lastic) 소재의 탱크 벽체 및 지붕이 소실 및 훼손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공업용수 탱크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침수식 전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전원을 공급시켰으나, 물탱크에 물이

차 있지 않는 상태하에서 히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손해액은 약 3천여 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약 60%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동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고현장이 북한지역이므로 남한 손보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

을 할 수 없었다. 남한 손보사의 손해사정인이 사고발생 약 1달 후에야

사고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조사를 위한 재방북이 불가능하

였다. 문제는 사전에 남북한에 보험분야에서 교류가 없었으므로 사고발

생 후 손해사정을 위해서 북한측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즉각적인 손해사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고현장이 복구되어 있었다. 야적장에 있는

사고탱크의 손상상태를 손해리스트와 비교하면서 확인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동 화재는 소손해로 분류되었으나, 경수로 건설공사의

특성상 향후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의 발생시에 정확한 손해사정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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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주민왕래보험 사례

남북한주민왕래보험 25)은 남한 주민의 금강산관광이 실현(1998.9)됨

에 따라 보험가입이 활성화된 사례이다. 모든 관광객은 자동적으로 단

체보험에 가입되고 있는데, 동 보험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된

것은, 1999년 6월에 한 여자관광객이 북한에서 5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이후부터이다. 당시 석방된 여자관광객이 보험회사로부터 인질

위로금 1천만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보험금 지급조건이 북한에 3일 이상 강제로 억류된 경우이기 때문

에, 손해사정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계약을 인수

했던 손보사는 동 보험사고를 자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으며, 동시에 비슷한 모방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왜냐하

면, 누구든지 보험금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가벼운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보험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장전항 건설공사보험 사례

(주)현대아산은 북한지역의 강원도 고성군 장전항에서 금강산 관광

여객선 접안을 위한 제반 시설 및 항구 내 방파제 건설공사(1999.4.11∼

2000.6.30)를 실시하였다. 현대는 북한측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중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남한의 손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주)였다.

1999년 9월에 발생한 태풍17호 Ann 의 영향으로 건설중인 방파제

의 일부가 유실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공사의 발주사, 시공사, 보

25)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남북한주민을 대상으로 1990년에 최초로 인가되었으며,

개정(1998.8)된 특별약관에서는 인질구조비용, 석방보석금, 인질위로금 및 전쟁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해시 5억원, 의료실비는

5,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계약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조 : 보험개발원, 남북한주민왕래보험 요율조정안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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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 모두 남한의 회사라서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시 별 어려움은

없었으나, 사고발생장소가 북한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계약을 인수했던 남한의 손보사는 금강산 관광선을 이용하여 북한의

장전항에 입국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장전항 건설공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손보사의

방북직원은 통일부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북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발생한 동 사고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고원인이 북한지역에서의 자연재해인 경우 기상자료 등 증

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어서 조사 후 남한에서 사고사실 입증에 어려움

이 있었다.

둘째, 조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손해사정 전문가 및 해당 건설기술

전문가의 조언이나 협조를 쉽게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

은 문제점은 현장조사 전에 상세한 사전보고 등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

를 준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경우 남

한측 시공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수리를 위해 건설장비의 추가 반입, 그에 따른 추가 운반비용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북한측 자재를 구입하여 수리를 하는 경우 북

한은 물물교환을 통한 대금결제를 원하므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렵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공사와 보험사가 모두 남한 회사

이므로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당시 손해사정에 참가한 손보사에 의하면 피해 현장조사중

북한측으로부터 방파제의 사진촬영 및 이동거리 등을 통제 받았으나,

시공사의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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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방법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이 급진전됨에 따라 산업 각 부문에 있어 교류

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는 1996년에 남북한

최초의 합영회사가 북한의 남포공단에 설립되어 조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순 물자교역단계에서 본격적인 생산협력단계로 진입하였고, 정부의

6·15 선언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급진전 양

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실물부문의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보험산업은 북한 진출관련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과 아울러 신시장

개척이라는 이점을 살려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

의 북한진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진출전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국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북한 진출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는 국내 보

험사의 북한보험시장 진출의향과 전략(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는

북한의 위험 중 보험담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전체 13개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

험, 대한재보험 포함) 중에서 조사가 가능하였던 7개 보험사26)의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직원은 해당업무에 최소한 5년 이상의 근

무경력이 있는 보험전문가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2001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실시되었다.

26) 동양, 국제, 제일, 삼성, 현대, 동부, 대한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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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

가. 북한보험시장 진출 의향

국내 대북 관련 사업 또는 업체들은 북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험

담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국내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되었다. 즉, 경수

로 사업, 금강산 관광 등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는 사업계약 체결시 미리 계약서상에서 보험담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

여 국내에서 보험가입하는 형태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

련 사업 또는 관련업체의 북한진출에 따른 위험은 무보험 상태로 운영

되어 왔거나 아니면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27)

따라서 향후 국내업체의 북한 진출 및 상호교류가 활성화되고 중소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보험사의 북한 진출을 통한

체계적인 대북관련 보험서비스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내 보험사들도 상

당한 신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보험사의 북한 진출 의향에 관한 설문실시 결과, 전체의 70%가

북한보험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한 반면 28%는 북한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북한진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8 %의 응답자 중 그 이유에 대하여는, 타 회사의 진출상황을 지켜보면

서 기다리겠다는 반응이 41.7%,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처한 현실적인 여

건부족이 33.3 %, 셋째 수익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25.0%로 나

타났다.

27) 예를 들면 최근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 방송국의 북한현

지방송을 위한 통신설비기자재, 인력파견, 방송사고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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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국내 보험사의 북한보험시장 진출의향

< 표 18 > 북한 시장에 미진출 이유에 대한 의견

응답유형 비율(%)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 25.0

타 회사의 진출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 41.7

현실적으로 국내시장 감당능력도 부족하다. 33.3

계 100.0

나. 북한보험시장 진출 목적

국내 보험사의 북한보험시장 진출목적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신시장 개척 및 수요 창출로 보험영업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 경협확대 및 통일에 대비하여 미래 잠재적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들 수 있다. 셋째, 미래 시장 잠재성 보다는 북한보험

시장에의 참여를 통한 국내(남한) 보험시장에서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를 통한 간접적인 수익창출 효과이다. 넷째, 보험을 비롯한 금융이

실물부문의 경제교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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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목적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경우에 국내 보험기업이 북한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보험시장 진출목적에 대한 설문 결과 북한보험시장의 잠재성 기

대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 선점효과와 실질적인 신시장

창출효과가 각각 25.2%, 20.6%, 그 밖에도 국내시장에서의 홍보효과가

12.0%, 투자 및 교류 안정성 확보 등 실물부문의 지원기능이 9.1%로 조

사되었다.

< 그림 5 > 북한보험시장 진출목적에 대한 조사

다. 북한보험시장 진출방향

1) 진출이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척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남한

기업체의 경우 북한 진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

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산업의 글

로벌화와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상태에 기인되는 해외진출 의사가 북한

보험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될 수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 북한은 한

반도 내의 역내(域內)시장이므로 전국적인 사업망을 갖는 보험사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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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관심을 갖게 된다. 아울러 북한과 연계된 사업성이 초기의 불투명

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선도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 산업에 걸쳐 활성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보험사가 북한보험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8 %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풍부한

대규모 신규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통일에 대

비한 거점 확보수단으로 우선적인 비중을 둔다는 응답이 30.2 %를 차지

하였다. 그 밖에도 같은 북한이 남한과 동일 국가로 국내 보험사의 사

업영역이 되어야 가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정부의 방침 때문이라는 의견

이 각각 11.6%, 2.3%로 나타났다.

< 그림 6 > 국내 보험사의 북한시장 진출 이유

2) 추진 방향

남북한 보험산업 교류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정치적 요인

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 차원의 남북교류 진전과 맥

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 변수 외에도 타 산업의 진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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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추이를 고려하면서 보험·금융과 같은 지원산업이 지나치게 앞서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 본연의 역할인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수

반되는 제반 위험의 인수를 통한 지원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보험산업 교류방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상호간 경제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58.1%)과 단기적

실익보다는 장기적 사업확장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41.9%)

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실

익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하

였다.

< 그림 7 > 남북한 보험산업 교류추진 방향 의견

또한 국내 보험사의 북한 진출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유

사한 해외사례(독일, 중국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국내 보험산업 전체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동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업계 공동대응 조사활동 수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

동조사시 적극 참여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4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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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쟁사 혹은 정부당국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25.6%, 개별기업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견이 20.9%로 나타나, 대

부분의 회사는 방법은 상이하지만 해외사례 공동조사에 대하여 찬성하

는 반응을 보였다.

< 그림 8 > 해외공동조사활동 수행에 대한 의견

라. 북한보험시장 진출전략

1) 중점추진전략

남북한간 경제협력 및 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국내

보험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보험시장에 대하여 사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는 매 프로젝트별로 계약체결시 위험담보에 관한 절차,

방법,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보험가입 당사자와 보험가입회사 등에 대

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과 포괄적인 보험업무제휴를 체결하는 것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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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분야는 단독으로 우선 신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동시전략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진입방법에 대하여도 프론팅 참여, 지점 혹은 현지법인 설

립, 합작회사 설립 등에 대하여도 선도기업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진출시 보험사의 중점추진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초기단계

라는 인식하에 정보의 상호교환체제 구축 전략이 53.5 %로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했으며, 북한측과의 포괄적인 보험업무체결과 신상품 개발전

략은 각각 16.3 %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재보험 및 프론팅 거래 시도

7.0%, 직접 진출(주재사무소, 지점 혹은 현지법인 설립 등) 4.7% 순으로

응답하였다.

< 그림 9 > 국내 보험사의 중점 추진전략 조사

2) 진출에 따른 문제점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국가

위험(cou ntry r isk)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남북한간의 교류협정 체결만으

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대형위험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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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해외보험자들의 위험평가가 중요하게 되므로 북한의 정치적

위험을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 보험시장에의 현지 직접진출시(주재사무소·지점 설치) 단

기적인 수익모델 부재, 투자보장 및 신변 안전 문제, 정부 규제 등의 애

로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현지 직접 진출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투자보

장 및 자금환수 문제가 51.2%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28), 그 다음

으로 남북한 당국의 진출규제, 불투명한 수익성 문제, 주재원 등의 신변

안전 문제가 각각 20.9%, 14.0%, 11.6%로 나타났다.

< 그림 10 > 현지 직접진출시 애로사항 조사

3) 직접진출 예상시기

대체적으로 진출과정은 간접적 진출단계(재보험, 프론팅 거래)를 거친

후, 주재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설립 등의 직접진출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 경우 진출시기에 대한 전망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 실물부문의

28) 투자보장 및 자금환수 문제는 2000년 12월 남북경협 관련 4개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의 정식 서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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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상황, 투자회수 가능시기 및 북한 보험시장 성숙도 등 여러 여건을

분석한 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회사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즉, 대북관련 사업과

관련이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타 보험사의 진출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출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접진출 시기를 향후 5년 내로 잡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험업무담당자들은 5년 이내에 국내 보

험사가 북한보험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그림 11 > 북한보험시장 직접진출 예상시기 조사

마. 정부당국의 효율적인 지원책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는 경협에 나서는 남북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북한 보험시장 진출시 우리 정부당국의 효율적인

지원책으로는 우선 북한 당국 또는 보험사와 민간차원의 관계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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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위한 접촉 창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또

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타 금융과의 연계하에 금융 인

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보험시장에의

진출시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시장진출이 실질적

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당국 또는 보험사와

의 접촉 주선이 41.9%로 가장 높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규제완화 20.9%, 금융환경 인프라 구축 18.6%, 북한진출 창구

단일화 9.3% 세제상의 지원 7.0% 순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12 > 북한시장 진출시 당국의 지원책 선호 조사

3 . 북한진출에 따른 위험 및 보험상품

가. 교류 확대에 따른 판매가능 보험상품

남북한 간의 교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전통적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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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경수로 공사의 경우 활용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해상

적하보험,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파견자신변안

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대부

분 손해보험상품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계획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도 실제로

추진될 경우 기존의 많은 보험상품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수

요는 초기에는 대부분 개인보험보다는 기업성보험의 성격을 띠게 될 것

이므로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과 맞물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사는 대북 진출 의향을 가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요 조사

를 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보험상품 중 활발하게 판매될 상품으로는

신변안전보험, 특종보험(건설공사, 조립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해상적

하보험, 여행관련보험의 순으로 예상되었으며, 재물보험(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그림 13 > 남북교류 확대에 따라 활성화가 예상되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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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진출시 예상위험 및 보험수요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시 혹은 진출 후 예상되는 위험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일 것이다. 북한사회는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 있어 실

질적으로 신변보장이 없는 한 국내 기업인과 방문자들이 사업을 수행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금 회수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불

안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북한에서의 기업활동을 위해 물자의 수송시

발생하는 사고, 작업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위험의 파악과 이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 그리고 보험상품의 수익성을 고려하

여 북한 진출 후 예상되는 보험담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보험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국내 기업의 북한 지출시

혹은 진출 후 예상되는 보험상품 수요의 척도를 보면 <표19>와 같다.

< 표 19 > 국내기업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보험수요도 조사

예상위험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신변안전에 관한 보험상품 2.3% 4.7% 93.0%

해상/육상운송 관련 보험상품 4.7% 11.6% 83.7%

공장, 건물 등 재해(화재, 풍수재)와 관련된
재물보험

16.3% 37.2% 46.5%

투자자금 및 물품대금지급 등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상품

9.3% 14.0% 76.7%

현지 종업원에 대한 근재보험 11.6% 34.9% 53.5%

현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 32.6% 30.2% 37.2%

건설공사, 조립보험 등 기술보험 7.0% 20.9% 72.1%

현지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39.5% 34.9% 25.6%

현지인(북한주민) 대상저축성보험 93.0% 4.7% 0.0%

북한 보험사의 재보험 인수 53.5% 27.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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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사를 근거로 국내 보험사가 북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해 북한지역 위험을 대상으로 개발하여야 할 보험수요를 예상하면 신변

안전보험, 해상적하보험·육상운송보험, 투자자금 및 물품대금지급 보장

상품, 기술보험(건설공사보험 및 조립보험 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재물보험(화재 및 풍수재보험),

자동차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의 순으로 수요가 예상되며, 재보험 및

현지인 대상인 저축성보험의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4 > 북한 진출시(후) 예상되는 보험상품 수요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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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1. 북한진출 필요성 및 진출분야

가. 진출 필요성

남북 경제협력 관련 제도의 정비와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면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위탁

가공무역의 확대,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입의 증가, 북한

내 한국공단의 설치, 금강산 개발사업, 경수로건설지원 등 대북한 투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북한에 사무소를 개설

하거나 공장을 건설하는 등 직접투자사업 및 협력사업이 급격하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이로 인하여 향후 급격하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적·물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보험교류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투입될 우리 나

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합작투자 및 단독투

자에 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보험교

류 및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

다.

나. 진출가능분야

국내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보험분야에 대한 검토는 북한의 개

방계획과 국내 기업의 북한진출 추진계획 등 남북경협의 진전 등과 연

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남북 경제협력 추진계획은 북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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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세에 맞추어 직교역, 임가공형 합작, 소규모 합작, 소규모 단독투자,

인프라 건설관련 대규모 합작, 대규모 단독투자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는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진출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직교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물자교역에 따른 수

출입적하보험과 육상운송에 따른 운송보험 및 수출상품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중 대북한 수출입적하보험은 현재 국내 보험회사에

서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수출입적하보험 시장이 가장 먼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교역의 다음 단계로 추진될 합작·합영투자 및 단독투자형태의 사

업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직접 진출하여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따른 건물, 구축물, 부대설비 등 공사목적

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

며,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등의 결함이나 파손,

취급 부주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기계조

립보험과 각종 원자재나 기계·장비 등 시설재의 반출입에 따른 수출입

적하보험 및 운송보험, 각종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화재·특

종보험분야, 생산제품의 수출에 따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수

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에서 대규모 인프라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지역 개발계획 등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분야에 걸

쳐서 보험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은 나진·선

봉지역에 항만, 철도, 도로, 항공, 통신, 전력, 급수, 서비스 및 관광공업

단지 등 하부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내 기업이 이 개발사

업에 참가하게 되면 항만, 철도 등 중점 인프라 건설에 따른 건설공사

중의 사고와 공사목적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건설공사보험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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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되는 제반장비 및 시설물을 담보하는 재물보험 등에 대한 수요

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국내 기업을 위한 한국전용공단 추진

과 북한 주재사무소 설치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현지 운송화물을 대

상으로 하는 운송보험 및 현지 주재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그

리고 한국전용공단시설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화재·특종보험분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개발사업과 경수로지원사업으로 인

하여 건설공사중의 사고와 공사목적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건설공

사보험과 공사에 투입되는 제반장비 및 시설물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수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

소 건설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공사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를 전반적으로 담

보하는 조립보험과 원자력발전소의 핵방사능 유출 등 원자력관련 사고

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원자력배상책임보험 등의 수요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실제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의 인사 사고

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과 남북한 인적교류

에 의한 주민왕래 및 현지주재원·기술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분야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에서는 남북상호교류에 따라 북한여행중에 입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남북한 주민왕래보험을 개발하

였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경제협력 진전에 따른 인적·물적교류의 증가

및 우리 기업의 북한투자·진출로 인하여 다양한 보험수요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나라 보험업계 및 정부당국에서는 우리 기업의

북한투자 및 진출에 따른 위험인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보

험교류 및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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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 경제협력형태별 진출가능 보험분야

경협형태 발생위험 보험상품

물자교역

-운송중 화재, 파손, 분실, 도난 등 재물손괴
-북한 파견 근로자, 주재원, 가족 등의 위험
-대금 미회수 등

-운송, 적하보험

-근재, 상해보험
-불가항력보험

위탁가공

-운송중 화재, 파손, 분실, 도난 등 재물손괴

-위탁가공중 화재, 파손, 분실, 도난 등 재물손괴
-북한 파견 근로자, 주재원, 가족 등의 위험
-대금 미회수 등

-운송, 적하보험
-화재, 재산종합보험

-근재, 상해보험
-불가항력보험

협

력

사

업

공장

설립

이전

-공장과 사무실의 조립 및 건설관련 위험
-원부자재운송중화재, 파손, 분실, 도난 등재물손괴
-북한 파견 근로자, 주재원, 가족 등의 위험
-자동차 및 공사관련 배상책임

-대금 미회수 등

-건설, 조립보험

-운송, 적하보험

-근재, 상해보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불가항력보험

공장

설립

이후

-공장과 사무실의 화재, 파손, 도난 등 재물손괴

-기계적, 전기적 사고

-재물손괴 및 기계적, 전기적 사고에 의한 기업휴지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북한 파견 근로자, 주재원, 가족 등의 위험
-자동차 관련 사고

-대금 미회수 등

-화재, 재산종합보험
-기계보험
-화재, 재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 근재,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불가항력보험

다. 진출방법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프론팅(frontin g) 및 해외

원보험, 대리점 형태와 같이 직접 해외에 거점을 설치하지 않고 간접적

으로 진출하는 방법과 현지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여 직접적으

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해

외진출 방법은 북한보험시장 진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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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론팅(fro nting) 및 해외원보험 방식

프론팅방식은 현지의 보험사업 면허를 가지지 않고 현지의 보험회사

로 하여금 본사의 보험조건 및 요율로써 원수보험을 인수하게 한 후,

그 대부분의 지분(일반적으로 80% 이상)을 본사가 재보험으로 인수하고

현지의 보험회사에게 수수료(frontin g fee)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해외원

보험 방식은 본사와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현지의 보험회사에게 현지에

소재하는 국내 기업 투자법인의 보험을 현지 보험회사의 보험조건 및

요율로 인수하게 하고 그 일정지분(대부분 50% 이하)을 임의재보험 형

식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프론팅 및 해외원보험 방식은 북한의 보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

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

으며, 보험증권의 발행에서부터 클레임 처리까지 모두 현지 보험회사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및 노력 면에서 부담이 적다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북한진출 초기단계에는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을 설립하여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국내 보험회사가 프론팅 및 해외원보험 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북한 유일의 보험회사인 조선국제보험회사와 프론팅 및 해

외원보험 업무에 관한 업무제휴 및 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리점방식

대리점방식은 현지에서 원수영업면허를 취득하고 현지의 보험인수

대리점 또는 보험회사를 대리점으로 위촉한 후 일정한 인수권한을 부여

하여 일상 보험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본사의 이름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상 바람직하고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조건 및 요율로 인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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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사가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대

리점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조직을 통한 계약모집, 계약관리, 클

레임 처리 등이 가능하므로 현지에 거점을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경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리점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북한의

보험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프론팅 및 해외원보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 대리점위촉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3) 지점진출 방식

현지의 보험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자사의 지점을 설치하여 스스로

원수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자사의 보험인수 지침을 이용할

수 있어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점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지점형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보험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면허를 취득하여 진출하더라도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보험관련정보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언더라

이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북한의 각종 법률·규정을 이해하

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현지법인 진출방식

현지법인 진출방식은 전액 또는 일부출자에 의하여 현지에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현지법인에 모회사로부터 임원을 파견하여

일상 영업활동과 경영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지법인이 본

국의 모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영업의 관리측면에서는

지점방식보다 철저한 반면, 설립초기에는 보험회사로서의 경영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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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다는 단점이 있다.

5) 국경간거래(c ros s -bo rde r s upply) 방식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A국에 위치한 보험기관이 B국 지점이

나 현지법인 등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지 않고 B국에 거주하는 소비

자에게 직접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로 정의된다.29)

국경간 보험서비스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그 거래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국가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A국의 보험회사 대표가 B국을 방

문하여 B국 고객으로부터 보험계약을 받아낼 수도 있고, B국의 고객이

A국을 방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전화, 팩스, 인

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통하여 금융서비스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발생 장소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국경간 거래의 허용은 국가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의 각주는 해당 주에서 보험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는 원칙

적으로 주 내에서의 원보험인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에서의

Cross-Bord er 허용은 외국보험사업자 및 타주 보험사업자에로의 보험가

입 허용을 의미한다.30)

29)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서비스 공급형태

① Cross-Border Supply(국경간 이동)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서비스의 자

유로운 공급 허용

②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함

③ Commercial Presence(상업적주재)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

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함

④ Presence of Natural Persons(자연인의 이동)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함

30) Cross-Border 작업팀, UR서비스 협상과 주요국의 보험사업 규제에 대한 검토 ,

손해보험 , 1993.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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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경우 대형위험에 대한 보험과 재보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풀링(p oolin g)의 필요성 때문에 국경간 거래가 세계적으

로 허용되고 있다.

< 표 2 1 > 남북한 보험산업의 개방현황

구분 북한
남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지 점 미개방 개방 개방

현지법인 경제특구 내만 개방 개방 개방

합작법인 경제특구 내만 개방 개방 개방

국경간 거래* 미개방 개방 국제성 보험만 개방

* 해외소비 포함

2 . 북한진출 가능성의 검토

남북간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인적 또는 물적교류 증가로 인하

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의 보험에 가입해도 무방할 것인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교류에 따른 활동이 거의 북한의 영역 내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구조를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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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체계 분석

현행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으로는 ' 92년 10월에 제정( 99년 2

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을 기본법으로 한다. 관련 부속법으로서는

합영법 , 합영회사소득세법 , 외국인소득세법 , 합작법 , 외국인기업

법 , 외국투자은행법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화관리법 ,

세관법 , 토지임대법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민사소송법 등의 법

령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합영법 시행세칙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 합영회사소득세

법 시행세칙 , 외국인소득세법 시행세칙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

금법 시행규정 ,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 외국

투자기업 노동규정 , 자유무역항 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

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 자

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등과 같은 세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이

일단 갖추어졌으나, 앞으로도 근간에 제정된 법들의 후속조치로서 각각

의 시행규정의 제정이 뒤따를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정비도 행하여질 것

으로 예상된다.

나. 북한법령에 의한 진출가능성의 분석

북한의 현행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제6

조에서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

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고, 제13조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북한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2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 그림 15 > 북한의 투자관련법 체계도

외국인투자법
(1992.10.)

합영법
(1994.1. 개정)

합작법
(1992.10.)

외국인기업법
(1992.10.)

외국인투자은
행법 (1993.10.)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1993.1.)

시행규정
(1995.7. 개정)

시행규정
(1995.12.)

시행규정
(1994.3.)

시행규정
(1994.12.)

- 외국인출입 규정 (93.11.)
-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 (94.12.)

- 자유무역항 규정 (94.4.)
-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94.6.)

- 세관 규정 (95.6.)
- 중계짐임대자대리 업무

규정 (95.7.)

- 건물양도 및 저당 규정
(95.8.)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96.3.)
- 가공무역 규정 (96.2.)

- 광고 규정 (96.4.)

- 공업지구개발 및경영규정
(96.4.)

- 국경검역 규정 (96.6.)

- 청부건설 규정 (96.7.)
- 관광 규정 (96.7.)

- 외국투자가대리인 규정

(96.7.)
- 화폐유통 규정 (96.7.)

- 중계무역 규정 (96.7.)

- 경계통행검사 규정 (96.7.)
- 자동차등록 규정 (96.7.)

- 가격 규정 (96.9.)

- 기업소관리운영규정(96.11.)
- 통계 규정 (97.4.)

- 가내편의봉사업 규정

(96.11.)
- 조선원대부 규정 (97.4.)

- 국내투자기업창설 및

운영규정 (97.5.)

외국인투자
은행부기규정

(1996.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규정
(1996.2.)

외국인투자기업 노동 규정
(1993.12.)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 규정
(1996.2.)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 규정
(1996.7.)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 규정
(1996.7.)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4.)

시행규정
(1994.12.)

자료 : http :/ / ww w .kotra .or .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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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투자가가 북한에 투자하여 설립할 수 있는 기업유형으로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은 투자형태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다시 합영기업, 합작기업, 그리고 외국인기업으로 분류31)하

고 있다. 단, 외국인기업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험부문에서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투자보험기업(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및 외국보험기업(대

표부, 대리점, 지사 등)의 형태로 보험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북한 보험법 제3조에서는 북한에서의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32)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서는 북한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

선동포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에 의하여 국내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보험법에 의하여 국내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

접 진출하여 지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북한 또는 제3국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보험기업을 설립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

다.33)

31) 외국투자기업의 구분( 외국인투자법 제2조)

- 합작기업 : 공동투자, 단독(북한)운영

- 합영기업 : 공동투자, 공동운영

- 외국인기업 : 단독투자, 단독(외국인)운영

32) 북한영역 내에서의 보험사업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보험사업자 의 개념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보험기관 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국가보험기관

이란 조선국제보험회사(손해보험)와 중앙은행(생명보험)을 지칭하는 것이다.

33) 지금까지 외국투자보험기업이 북한에 설립된 사례는 없다. 다만, 외국투자금융

기업(네덜란드 은행 및 ING사)이 조선국제보험회사와 ING N orth East Asia

Bank라는 합작은행을 70 : 30의 비율로 설립한 바 있다. 동 은행은 95년 12월에

평양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이 부진하여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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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보험법 및 외국인투자에 관련되는 법령에서는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북한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

다. 보험법 제6조에서는 북한의 기관, 공민,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외

국인 등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북한 내에 있는 국가보험기

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영법

제31조와 외국인기업법 제23조에서도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은 보험

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합작기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

는데, 이는 합작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단독

으로 운영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자유무역지대

외에서는, 북한의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

에 국내 보험회사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보험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다른 나라 , 해외조선동포 , 외국인 투자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대상에 남한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도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보험에 대해서는 외국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

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해운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보

험기관이 보험계약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다시 다른 나라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34) 북한의 현행 제도상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재보험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투자보험기업이 재보험을 출재하기 위하여는 보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가보험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원수보험료의 30%

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34) 보험감독원, 북한보험제도 , 보험조사자료 97-01, 1997.2.,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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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모

두 북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에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내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하여 보험을 인수하

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의 북한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와 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

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의 차이가 현격하고 보험제도가 미비

하며, 보험기관의 위험담보 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나

라의 보험업계 및 정부당국에서는 국내 진출기업의 안전과 위험보장 및

인적·물적교류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각

적인 보험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대북투자에 따른 진출기업의 위험부담

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남

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에서는 남북한 정부당국간 기 서명한 투자보장 합의서 등의 체결

이외에도 대북투자 관련 보험대책을 수립하여 기업차원의 투자보호를

최대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보험 및 보증에 관하여 특별히 종합적인 투자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남북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

반되는 거래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보험법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에는

수출보험법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의

관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북투자 보호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보험에 의한 보호는 수용위험과 송금위험 등과 같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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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보험대책에 불과하므로, 국내 진출기업의 완전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민간 보험회사에 의한 위험보장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계 및 정부당국에서는 인적·물적교류에 따르는 위험

보장과 북한진출기업의 생산활동보장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보험업계는 현행 북한의 보험법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진출기업의 보험물건을 아주 제한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향후 북한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업계와 정부당국

에서는 장·단기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가. 단기적 진출방안

단기적 진출방안으로는 남북간의 보험법과 감독체계 및 규정 등 보

험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현재 남북간의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보험기술과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

보상체계, 보험요율 및 통계자료 등과 같은 보험 관련 정보도 상호 교

환하여 남북간의 보험기술상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하여 북한의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인적교류를

추진하며, 그 동안 업계에서 추진하여 온 업무교류를 더욱 활성화함으

로써 남북 상호간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외국보험회사에 의한 북한진출기업의 원보험인수는

불가능하지만 재보험은 그 특성상 국제보험적 성격을 강하기 때문에 다

른 나라의 보험기관과의 재보험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성격

을 가진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보험회사와의 재보험거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경제교류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는 재보험거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재보험물건을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에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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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선국제보험회사와 접촉

하고 있는 해외전문 브로커를 통하여 북한진출기업의 재보험물건을 인

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조선국제보험회사와 직접 프

론팅 및 해외원보험에 대한 업무제휴나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진출

기업의 재보험물건을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재보험을 통한 북한물건 인수방안은 북한의 현행 법체계상

별다른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보험기관에 원수보

험료의 일정부분(약 20∼40% 예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

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및 국내 보험사에게 부담이 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고, 따라서

안정성 또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시장 진출의 보다 효과

적인 단기방안으로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cross-b ord er su p p ly)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경간 거래란 국내에 위치한 보험기관이 북한 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직

접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로 정의된다.

남북한거래가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 가 아닌 민족내부거래 임을

전제로 하는 거래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cross-bord er 거래는 아니지만,

그 형태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을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따라

서 국경간거래 방식을 민족내부거래 방식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민족내부거래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도 남북간에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허용범위 및 시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우

선 1차적으로는 남북경협물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제2차적

으로는 북한 내의 국제성 보험물건에 대해 허용하며, 최종적으로는 북

한 내의 모든 물건에 대하여 허용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내부거래 방식은 북한의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가능하지

68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않으므로 이의 해결방안으로서는 남북한이 각각 보험법을 개정하여 남

북간의 보험거래에 대하여는 기존의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과 남북한간

에 별도의 포괄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민족내부거래 방식은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보험법의 개정보다는 남북한간 포괄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정은 향후의 각종 보험관련 협약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남북한 상호간 자국법

체계하에서의 자유로운 보험사업의 영위,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관리

및 손해조사 등 관리업무의 적시 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장기적 진출방안

국내 보험사의 북한시장 진출을 위한 단기 방안은 상호간의 정보 및

인적 교류와 북한 내 보험물건 인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지만, 중장

기적 전략은 북한에서의 자유로운 사업영위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보험사가 북한의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국내에서와 같이 자유롭

게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

국인 투자 관련 법 및 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설

립제한, 보험사업범위의 제한 및 보험가입강제 조항을 폐지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개정시의 충격완화와 향후의 불가

피한 개방여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1차적으로는 남한의 진출기업에

대하여만 제한을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여타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의 경제통합 또는 통일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남북한 관련법의 통합이 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 통합 보험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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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함으로써 남북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토록 함

으로써 향후의 북한시장 개방에 대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시장 진출을 가능케 하는 북한 내 여건조성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즉, 북한 내에 인프라가 구축되

어 있어야만 국내 보험회사의 진출이 의미가 있고 향후의 시장개방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할 수 있기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으로서

는 지속적인 보험관련 홍보, 보험연수를 통한 선진기술의 전수35), 그리

고 합영회사 설립을 통한 보험사업의 공동영위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보험산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북한 내의 보험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내에 연수원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인재

를 양성하고, 북한의 보험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선진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북한 내의 보험산업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국내 보험회사의 진

출시 거부감을 없애고 향후의 경제통합 또는 통일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북한 내에 국가보험기관과 공동투자하여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투자가 될 것이다. 물론, 보험사업을 공동으로 영

위함으로써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기법 등 선진 기술을 전수하고, 대

리점 등의 설치를 통해 자본주의의 기본원리 습득케 하는 등 인프라의

구축효과도 있으나,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자체적으로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북한 개방시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35)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 즉, 중국인민보험공사의 독점단계(1980∼1988)에

서 외국보험사의 주재사무소 설치(예: 동경해상, sdegwick) 후 국영보험사 직원

의 상당수가 외자보험사의 해외연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의 보험기법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한 결과, 현재는 이 당시 양성된 인재들이 중국 내 다수

의 보험사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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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따라서 국내 보험기업의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한당국은

우선 남한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북한의 현행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의 강제조항과 보험법의 사업범위 제한조항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각종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북한당국에 요청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관련법령 또는 금융관

련법령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외자보험사의 진입에 대비하여 보험감독기관의 기능 및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즉, 전문성

을 갖춘 관리 및 감독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보험

감독위원회의 보험감독기능을 보다 현실화하고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

야 할 것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북한보험산업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통

해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약관·요율 등에 있어서

국영보험사의 독점시스템 붕괴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것에 대비, 시장감

독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이때 남한 당국이 자본주

의 보험사 사례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보험시장개방 후 시장통제기능

의 수행을 위한 업계 자율기구나 대정부 건의를 위한 보험관련기관(협

회, 학회)이 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하여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나 북한의 보험시장 개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나 남북경제교류협력 공

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현행 법령 및 경제제도의 보완을 요구

해야 하며, 또한 국내 기업이 북한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

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에 투자하는 제 외국의 정부당국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의 강구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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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최근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라 남북한간에 인적 및 물적교류가 활

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2001년 1월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 결과 곧 북한은 남포, 신의주, 개성, 원산, 그리고 금강산

지역 일대에 경제특구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남

북교류가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남북한간에 경인선 복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

자가 진행중이며, 곧 개성 경제특구의 조성과 같은 직접투자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한이라는 특수 보험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지

만, 현재 남한에서 북한보험제도 및 현황은 미지의 세계에 속한다.

특히 보험산업은 남한기업의 북한 진출관련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

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아울

러 보험회사는 북한보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의 북한진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및 학

계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 을 운영하여 왔

다. 동 포럼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보험에 관한 많은 새로운 정보 및 자료

를 발굴하였다.

북한보험 전문가 포럼 참여자들은 동 포럼을 통하여 그 동안 단편

적으로 알려진 북한보험시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북한보험 실무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북한보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보험업계 및

학계에 도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은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

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관련된 변화는 모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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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용범위 내(reform w ith in th e system )에서 가시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9년에는 3.3억달러

의 무역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증가하는 남한기업의 북한투자에 비례하

여 각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신규 보험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북한지역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남한 보험회사 입장에서 현재까지 북한위험은 미지의 세계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최신 자

료들을 근거로 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보험제도는 국가

재산을 보호하여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운영된다. 국

가가 독점으로 보험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주체, 보험종목 구성비율,

보험료 규모, 의무보험, 그리고 규제 및 감독 등에 있어서 남한과는 많

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신설되는 경제특구 등에서 남한 및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

치하기 위해서 보험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한다. 남

한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과 기업의 대북투자, 그리고 인적

교류는 새로운 보험수요를 창출한다는 큰 장점을 인지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이미 남한의 보험회사들은 적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경수로 건

설공사 관련 각종 보험,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보험 등에서 북한위험과

관련된 보험수요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왔다. 향후의 남북경협,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보험수요는 급격하게 증

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

해서라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남북한 보험산업간에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북한에서 경제활동의

안전성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은 각종 위험을 담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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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북한진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손보사의 보험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이 잠재적인 북한시장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향후 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정보 및 인적자원의 상호 교환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하여 정부당국의 접촉주선이 필요한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설문에 답

한 보험전문가는 나름대로 북한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

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은 북한 자체 시장보다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보험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제도화 논의시에 보험 분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 보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보험정보 교환 및 인력 교환 등을 시작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험사업의 영위의 단기적 측면에서는 민족내부거래의 관점에서 보

험사업을 허용하여 남한 보험회사가 북한지역의 위험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남한 기업이 북한 내에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보험법을 개정하거나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구축 방안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 내 보험사업영위와 북한보험시장

의 개방은 남북한 정부, 남한 및 외국의 기업, 관광객 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보험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으므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보험제도의 뒷받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간에 보험 분야에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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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북한의 보험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

1. 보험법

(1995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１장 보험법의 기본

제 １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 ２ 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

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

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

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제 ３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보험사업을 할수 있다.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

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 ４ 조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리행하도록 한다.

제 ５ 조 국가는 보험사업을 장려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

와 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한다.

제 ６ 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

자기업, 외국인이 보험에 들려는 경우 공화국령역에 있는 국가보험기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다.

제 ７ 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보험기관, 국제보험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２장 보험당사자

제 ８ 조 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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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험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

제 ９ 조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

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며 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의무적인 보험과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자는 국가보험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표기준조건, 보험료률을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률

은 적용할 수 없다.

제 12 조 보험자는 년간업무결산이 끝나면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

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13 조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의 30%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

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제 14 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리익이 있어야 한다.

제 15 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도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 16 조 피보험자는 보험게약을 맺을 때 보험대상에 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

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기 위

한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생기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

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３장 보험계약

제 17 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사이에 맺는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을 맺을 수도 있다.

제 18 조 보험당사자들은 인체보험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

78



다. 인체보험계약을 맺는 절차와 방법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19 조 보험당사자들은 재산보험계약을 해당 보험계약 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으면 보험증서를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 21 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지불담보를 받은 때부터 생긴다. 피보험자 또

는 제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을 맺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

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며 보험료를 다시 물면 그때부

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진다.

제 22 조 재산보험계약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가격은 당

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재산보험계약을 갱신하려는 보험당사자들은 보험

대상의 가격을 다시 정하고 보험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이 변동되면 보험당사자들

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서는 덧보험료를 받으며 위험이 줄어든데 대하여서는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 주어야 한다.

제 24 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의 가격이 낮아졌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한 몫만큼 줄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보험계약을 맺은 피보험자는 계약된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26 조 재산보험대상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험계약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권

리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계약에서 정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해

당계약을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27 조 재해보험, 려객보험계약 같은 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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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관리정형을 료해할 수 있으

며 사고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없앤데 대한 의견을 줄수 있다.

제４장 보험보상

제 29 조 보험보상은 인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보험자가 한다.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계약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제 30 조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의 기초이다. 보험금액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제 31 조 보험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한 보

험금을 주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보험료를 다 문

피보험자에게는 만기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제 32 조 보험자는 려객보험, 재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

실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로동능력감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제 33 조 생명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제 34 조 려객보험, 재해보험, 재산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미 받은 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 35 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손해

감정문건과 보험증서를 첨부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

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보험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제 36 조 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겨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손해를 막기 위하

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제때에 대책

을 세우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 37 조 재산보험가격의 일부를 보험에 든 경우 보험보상금은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 38 조 재산보험대상의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곳의 해당 시기의 가격에 따라 보

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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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부분손해가 생기면 그에 해당한 금액만을 보

상하며 전부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다.

제 40 조 재산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 보험자는 해당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

의 권리와 리익을 전부 넘겨받는다. 그러나 재산보험금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한 금액에 해당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익만을 넘겨받는다.

제 41 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로부터 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건을 받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문

건을 받지 못한 보험사는 손해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 42 조 전쟁 또는 그와 류사한 사변으로 생긴 피해나 손해는 계약에서 따로 정

하지 않는한 보상하지 않는다.

제 43 조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보험보상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피해나 손해, 자연감모, 부패변질, 녹, 마모

같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５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 44 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한다. 국가보험관리기

관은 보험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며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률의 적용

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45 조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국가보험관리기관과 합의없이 의무적보험,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한 경우

2. 국가보험관리기관의승인을받지않은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보험료를적용한경우

3. 년간재정상태표와손익계산서를사실대로만들지않았거나제때에내지않은경우

4. 정당한 리류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거나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제 46 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47 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

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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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법

(1992년 10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

제 1 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

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권리

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

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

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

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안에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

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

건을 보장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안에 투

자 할수 있다.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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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

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

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소득세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 %로 한다.

제 10 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

여 입출국하는 외국 투자가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 11 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

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 12 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

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

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 13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

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제 14 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인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는 같은것과 외국인기업은 공화

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 15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제 16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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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관리인원 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

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수 있다.

제 17 조 외국투자가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

금을 물어야 한다.

제 18 조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

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

려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

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

당한 보상을 한다.

제 20 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소득, 기업을 청산

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

할 수 있다.

제 21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

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 22 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

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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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영법

(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

제 3 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 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

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 4 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

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5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6 조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허물있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 7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

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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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협의하고 합영 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

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

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

이 합영기업 창설일로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

소재지의 재정 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

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같은 것으로 출

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

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2 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 몫을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

에서 토의결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 13 조 합영기업은 내각의 승인 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올 수 있으며 다은 나라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 있다.

제 14 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 투자액의 30∼70%이상 되여

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 3 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 16 조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 17 조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

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 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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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 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 19 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

다.

제 20 조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 21 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정

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 22 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

뭉겨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

이 합영기업조업일로 된다.

제 23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하거나 생

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년간 물자

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 24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승인만을 받는다.

제 25 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

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

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

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27 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로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규정에 따

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제 28 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

자리를 둘 수 있다.

87



제 29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

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 30 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

국의 재정부 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31 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32 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

동맹 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 33 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 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 34 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

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 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35 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

산 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 데만 쓸 수 있다.

제 36 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

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 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 37 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

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 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

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 38 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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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 40 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

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 41 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 42 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 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 43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

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된다.

제 44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

산할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리사

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45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

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 46 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

이 있을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신소를 할 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

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 하여야 한다.

제 47 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

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89



4 . 합작법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

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

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 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

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합작투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

제 6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한다.

제 7 조 경제합작하려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

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창설일로 된다. 합작기업은 기업등록을 한 날 부

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무

역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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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기업이 승인된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합작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기업창

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제 11 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

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 13 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4 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리행 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제 15 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국의 외

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6 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

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

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 17 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

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

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

을 물어야 한다.

제 19 조 합작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

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

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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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

한전에 해산 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

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

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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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기업법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9호,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

인기업을 창설운영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

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

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

설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

경제발전에 저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이 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적용한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중앙무역

지도기관에 외국인기업창설 신청 문건을 내야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 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비준에 필요

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

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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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라진-선봉시인민위

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

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기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

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

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

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 14 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규약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

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 16 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

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 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 17 조 외국인기업이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18 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

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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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안에 재정부기문건을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

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21 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

동맹조직은 공화국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

인기업과 로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

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22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

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 23 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

험에 들어야 한다.

제 24 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25 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

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26 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양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

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 27 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 정형을 검

열 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 28 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

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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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어

긴 경우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 30 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등록을 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 31 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

판 절차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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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조선국제보험회사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P RO F IT AND LO S S ACCO UNT

For the year ended 31st December , 1999(K.W . in thousands)

INC O ME 1998 1999

Reserves B/ F from the previous year
Premium Reserves 150,478 14 0,675
Loss Reserves 136,885 145,779

Direct Premium 526,237 537,4 97
Inward Premium 56,118 56,331
Reinsurance Commission 42,043 4 0,302
Loss in Reinsurance 117,664 205,625
Recovery and O thers 25,392 27,637
Bank Interests 10,551 10,606
Foreign Exchange Gains 720 1,080
Investment Income 58,44 6 54,290
Reinsurance Reserves at end of the year 9,315 5,121
Loss

TOTAL 1,133,849 1,224,943

EXP ENS ES

Reserves at the end of the year
Premium Reserves 140,675 139,370
Loss Reserves 14 5,779 136,129

Claims Paid 4 68,758 565,633
Reinsurance Premium 182,924 184,037
Reinsurance Commission 12,097 14,207
Underwriting Expenses 104,713 105,184
Investment Expenses 48,831 48,58 6
Other Expenses 5,288 5,827
Reinsurance Reserves B/ F from the previous year 10,234 7,8 16
payable th State 4,008 5,44 6
Net Profit 10,542 12,708

TOTAL 1,133,849 1,2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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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 E S HEET

As at 31st December , 1999(K.W . in thousands)

AS S ETS 1998 1999

Fixed Assets 65,918 66,587
Current Assets and Equipment 27,4 51 28,04 1
Cash at Bank and in Hand 218,367 220,538
Loans and Securities 7,125 7,54 3
Investment in Joint Venture 174,036 144,247
Other Investment 64,174 65,274
Account Receivable 24,765 45,276
Others 11,666 12,54 5

TOTAL 593,502 590,051

LIAB ILIT IES

Funds 150,000 150,000
Specia l Provisions 110,000 110,000
Premium Reserves 140,675 139,370
Loss Reserves 14 5,779 136,129
Accounts Payable 37,806 42,542
Others 9,242 12,010

TOTAL 593,502 5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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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조선국제보험회사 자동차보험증권

조 선 국 제 보 험 회 사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P yon g ch on Dis tr ict , P yon g y an g DP R of K orea
F ax : 850 - 2- 3814464 T el : 422 - 3156 T lx : 36014 BOH OM K P

자 동 차 보 험 증 권
MOT OR VEHICLE INSURANCE POLICY

조선국제보험회사 (이 아래부터 《보험자》라고 한

다 )는 보험자가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에서 이 증권의 조건과 조항에 따라

보험기간에 일어나는 사고로 차체나 제3자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hereinafter called "the

Insurer") shall indemnify the Insured subject to the

Insurer being paid or agreed to be paid the premium

specified in the schedule for the loss or damage 엳 새

accident occurring dur ing the period of in 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 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차 체 보험 LO S S OF OR D A M A GE T O T H E V EH ICLE

1. 보험자는 보험된 자동차의 운행과정에 충돌 및

전복과 같은 사고로 차체에 입은 손실 및 손상을

보상한다 .

1. T he Insurer shall indemnify the Insured for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insured vehicle, whilst running on road,

caused by accidental collision or overturning.

2 . 보험자는 우와 같은 사고로 손실 및 손상을 입

는 경우 자동차의 수리 및 부속품 교체에 지출된

비용을 수리계산서에 기초하여 보상한다 .

2. T he Insurer shall compensate the In sured for the

expenses paid by the Insured in repairing or replacing

any part of the in sured vehicle under a bill of repairs in

case of loss or damage caused by the above accident s.

3 . 보험자는 보험된 자동차가 전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자동차평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고직전의 시장가격으로 보상

한다 .

자동차의 평가가격은 이 증권의 명세서에 밝히며

자동차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보험자의 최고보상

금액은 이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자동차평가가격

의 20%를 넘지 않는 년간 감가상각금을 공제한 나

머지 금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금은 년에 해당한 비

례로 한다 .

3. If the insured vehicle is considered a T otal Los s, the

Insurer shall pay the vehicle ' s market v alue immediately

before the time of the accident , provided that this dose

not exceed the estimated v alue mentioned in this Policy.

T he Vehicle ' s Estim ated Value declared by the Insured

which is st ated in this Policy, is the maximum indemnity

which the 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to the Insured in

respect of loss of or damage to the insured vehicle after

deducting depreciation not exceeding 20% annually of the

motor vehicle 's estimated value st ated in this Policy.

When calculating depreciation, a proportional part of a

year is to be taken into account .

4 . 보험자는 다음의 손실 및 손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

1) 이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지역밖에서 입은

손실 및 손상

2) 마모 , 부식 , 산화에 의한 손실 및 손상

3) 도적으로 인한 손실 및 손상

4) 그 어떤 3자의 범죄적행위로 인한 손해

5) 이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면책금액

6) 정상적인 수리 및 부속품 교체에 지출된 비용

4. T 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indemnify for ;

1) the loss or dam age caused by accident s which take

place out side the Geographical Area specified in

this Policy.

2) the loss or dam age caused by wear and tear ,

corrosion, oxdation.

3) the loss or dam age caused by burglary or theft .

4) the loss or dam age caused by m alicious act of any

third party

5) deductible specified in this schedule

6) the expenses for normal repairing or replacing a

part of accessor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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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배 상 책임 T H IRD P A RT Y LIA B ILIT Y

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된 자동차를 리용하는

과정에 이 증권에 지적된 사고로 제3자에게 법적으

로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책임진다 .

1. T he Insurer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Insured

in the event of accident caused by or arising out of the

use of the in sured motor vehicle subject to the limit

specified in this Policy ag ain st all sum 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 ally liable to pay as

compensation for ;

1) 제3자에게 입힌 손해 (사망 또는 부상 )

사고당시 피보험자와 운전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 (처 , 자식 , 부모 )들은 제외

1) loss of damage to any person (death or bolily injury)

except the Insured or the driv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nd their families (spouse, parent s and

children )

2)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실 및 손상

사고당시 피보험자 또는 운전수 , 그들의 가

족 및 친척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제외

2) loss of damage to materials and property of any person.

except those owned by the In sured or the driver ,

families and their relatives at the time of accident

2 .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 증권의 조건과 제외조항에 따라서 그 상속인에

게 보상한다 .

2. In the event of death of any person entitled to

indemnify under this T hird Par ty Liability the Insurer

shall indemnify his heir s in accordance with the term s,

conditions and exclusions of this Policy.

3 . 보험자는 기소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권에 지적된 책임범위내에서 법적비용과 부과금

(벌금은 제외 )을 포함하여 법에서 판결하는 금액만

책임진다 .

한사람이상에게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는 경우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총 보상한도에 따라 각 사

람에게 나누어 보상한다 .

3. Subject to the limit specified in this Policy, the Insurer

shall be labile to pay aw ards or judgment s in whatever

amount is claimed for by the plaintiff including judicial

expenses and charges (except penaties and/ or fines) the

Insurer shall pay compensation to the claimant . In the

event of any accident involving indemnity to more than

one person under this T hird Party Liability the limit of

indemnity specified in this Policy shall apply to the

aggreg ate amount of indemnity 엳 새 all per sons.

4 . 보험자는 제3자에게 입힌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이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

4. T he Insurer shall reimburse any medical expenses for

any person injured subject to the limit specified in the

schedule of this Policy.

5 .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보상

액은 이 증권의 명세서에 지적된 한도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

5. T he Insurer shall indemnify the Insured up to the

maximum specified in the schedule of this Policy in respect

of loss of of damage to the property of any person.

6 . 다음과 같은 제3자의 재산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1) 금 , 은 , 보석

2) 지폐 , 행표 , 우표 , 각종 문건 및 유가증권

3) 상업적 거래를 위해 나르던 상품 및 견본

6. T 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pay in respect of ;

1) gold, siver , jewel.

2) money, st amps, ticket s, document s securities.

3) goods or samples carried in connection with any

tr ade or business.

제 외 조항 GEN E RA L E X CLU S ION S

보험자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관계없이 다음의

원인에 의한 손실 및 손상은 담보하지 않는다 .

1 . 전쟁 , 적대행위 , 외적의 행위

2 . 번개 , 벼락 , 화산분출 , 지진 등 자연적현상

3 . 핵연료의 방출 및 발화로 인한 방사성 오염

4, 범죄적 행위 또는 그와 류사한 행위와 관련한

위법행위

5 . 18살이하 , 60살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T 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Insured for the loss

or dam ag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

1. w ar , hostilities, act of foreign enemy .

2. lightening , thunderbolt , volcanic eruption, earthquake or

other natural event s.

3. ionizing radiation contamination, radioactivity from any

nuclear fuel, nuclear reaction.

4. violation of the law if it involves a criminal act or

similar willful act .

5. accident caused by a result of drive by any person

before 18 years old or after 60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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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조건 GEN ERA L CON D IT ION S

1.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기면 즉시 보험자에게 통

보하고 사고와 관련한 자료 (교통안전기관의 조서 ,

수리계산서 등 포함 )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In the event of any occurrence the In sured 노미 give

immediate notice to the Insurer with all relev ant

information (including report of traffics, bill of repairs ) in

writing .

2 . 피보험자는 보험된 자동차의 손실 및 손해를 막

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운행감당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

만약 피보험자가 손실 및 손해를 덜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동차를 세워둔 결과 손해가 확장되

었거나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

여 입게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

2. T he Insured shall t ake all reason able steps to prevent

the insured Motor vehicle from los s or damage and to

maint ain in a road worthy condition.

In the event of accidents or breakdown such motor

vehicle shall not be left unattended without proper

precautions being taken to prevent further loss or damage

and if such motor vehicle be driven before the necessary

repair is effected, any extension of the damage or any

further dam age to such motor vehicle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indemnity paid by the Insurer .

3 . 차체보험을 취소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7일전에

서면으로 해약하겠다는 통지를 보험자에게 하여야

하고 , 보험자는 보험기간안에 그 어떤 보상청구도

제기하지 않은 조건에서 피보험자에게 해약하는 날

까지의 보험료를 돌려준다 .

3. T he Insurer may cancel Section "Loss of or dam age to

the Vehicle" on seven days written notice and provided

no claim has ar isen dur ing the current period of

insurance, the Insured shall be entitled to a return of

premium les s premium at the In surer ' s short period rates

for the period the Policy has been in force.

4 . 피보험자는 이 증권의 유효기간안에 보험된 자

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주는 경우 보험자

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

4. T he Insured shall not make any agreement to let out

upon hire the Insured Vehicl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Insurer during the per iod of v alidity of

this insurance.

5 . 피보험자는 자동차운행증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동안 제3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해약할수 없다 .

만약 자동차운행증이 취소되거나 자동차를 다른 사

람에게 판매하여 이 보험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보

험자는 해약하는 날까지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며지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준다 .

5. T he Insured has no right to cancel Section "T hird

Party Liability" of this Policy during its period of validity

as long as the Vehicles license is valid. In case the

Policy is Canceled before it s expiry date because of

cancellation of the Vehicle ' s permit , or change in det ails

of the Vehicle or transfer of it s ownership, the Insurer

shall refund to the Insured the paid premium less the

short period premium due.

6 .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속이고 부당하게 보상금을

청구했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

로부터 보상금전액을 반환받는다 .

6. T he Insurer may claim back the full v alue of what

has been proved unduly paid as compensation using fraud

or deception by the Insured.

7 . 이 증권에 따르는 손해보상청구가 사고가 발생

한 때로부터 1개월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피보험자

가 이러한 사고를 인정하여도 보험자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

7. Any claim under this Policy shall not to be accepted if

not subnitted to the Insurer within one months from the

date of accident , even if the Insured had knowledge of

such accident or event .

8 . 피보험자가 이 증권의 조건과 조항을 정확히 준

수하고 리행하였을때에만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

8. T he due observance and fulfill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shall be conditions precedent to

any liability of the Insurer to make any payment under

this Policy.

9 . 다음의 손해와 비용에 대한 담보는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합의 하여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따라

특별담보조건으로 이 증권의 명세서에 밝힐수 있다 .

9. Cover for the following loss or damage, which is not

st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may be effected when

it is specified in special coverage conditions of this Policy ;

1) 사고당시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과 운전수 그

리고 피보험자의 고용인에게 입힌 부상과 그

치료비용

2 ) 사고당시 피보험자 또는 운전수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손해

1) loss of or dam age to the Insured or his family and

the driver at the time of accident and persons

working for the Insured, including the medical

expenses to any one of them.

2) loss of or dam age to the proper ty owned by the

Insured or the dr iv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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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화재 , 자체발화 , 외적적폭발에 의한 손해

4 ) 륙상 , 해상 , 철도로 수송하던 도중에 입은 손해

5 ) 도적으로 인한 손해

3) loss or damage caused by fire, self- ignition, external

explosion.

4) loss or dam age whilst in tr ansit by road, rail, in

land w ater w ay.

5) loss or dam age by burglary or theft.

10 . 아래에 지적된 보험기간안에 보험된 자동차에

의한 보상청구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 보험증권의

갱신기에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

10. In the event of no claim being made or ar ising under

this Policy during a period of insurance specified

immediately preceding the renew al of this Policy the

renew al premium for such part of the insurance as is

renewed shall be reduced as follow ;

보험기간 할인률

무사고 2년 2 0 %

무사고 3년 2 5 %

무사고 4년 혹은 그 이상 3 0 %

Per iod of insurance Discount

T he preceding two consecutive years 20%

T he preceding three consecutive years 25%

T he preceding four or over consecutive years 30%

11. 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기관에서 해결한다 .

11.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Policy shall be

referred to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f arbitration in

D.P.R.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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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S che dule N o.

피보험자

In su red

이름 N am e

직업 및 직위 Bu sin ess or Occu p at ion

주소 A d d ress

전화번호 Tel N o .

보험기간 Perio d of in su ran ce 부터 from 까지 to

담보형태 Typ e of cov era ge

지리적범위 G eofrap h ica l Area

자동차 사용목적 U se of th e Veh icle

운전하는 사람

W h o w ill d rives ?
이름

N am 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운전면허급수

Class of licen se
운전시험 통과날자

Date passed drivin g test

제3자책임 Third Party Liability

제3자의 육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최고보상한도 1인당 최고보상한도 an y on e p er son

치료비한도 m ed ical exp en ses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최고보상한도

보험료 p rem iu m

자동차의 구체적자료 Details of Motor Vehicle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자동차형
Type of
Vehicle

차체번호
Chassis No.

기관번호
Engine No.

마력수 ,
기통용량
H .P./ C.C.

생산년도
Year of

Manufacture

좌석수
Seating

Capacity

적재톤수
Tonnage

주행거리 M ileage 새차 혹은 중고차 (산 날자 )
N ew or Secon d h an d (Da te p u rch ased )

휘발유기관 혹은 디젤기관 Petrol or diesel En gine 대수리회수 Th e n u m ber of tim es of ov erh au l

자동차평가가격 Motor Vehicle's Extimated Value 면책금액 D ed u ctib le

보험료 Prem iu m

총보험료 Total P rem iu m :

특별담보조건 Sp ecial Cov era ge Con d it ion s ;

조 선 국 제 보 험 회 사
KOREA FOREIGN IN SURAN CE COMPANY

수표 Sign a tu re :

1 9 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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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북한보험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이 급진전됨에 따라 산업 각 부문에 있어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교류는 1996년에 남북한 최초의 합영회사

가 북한의 남포공단에 설립되어 조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순 물자교역단계에서 본

격적인 생산협력단계로 진입하였고, 정부의 6·15 선언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급진전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실물부문의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한 협

력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산업은 북한 진출관련 위험을 분

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과

아울러 신시장 개척이라는 이점을 살려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산업의 북한진출 대응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보험전문가포럼』에서는 북한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보험사의 북한 진출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알려지거나,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

도로 이용되는 일은 결코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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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는 북한보험시장에 진출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2-1로 가시오> 12 27.9

진출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다.
< 2-2로 가시오> 30 69.8

진출계획을 수립하였다.
< 2-2로 가시오> 0 0.0

기타(무응답) 1 2.3

계 43 100.0

2-1 북한 시장에 진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한다. 3 25.0

타 회사의 진출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실
한 판단이 설 때까지 기다리겠다. 5 41.7

회사 성격상 현재 국내 시장을 감당하기
도 벅차다. ⇒ 3번 문항으로 가시오. 4 33.3

기타(무응답) - -

계 12 100.0

2-2 북한 진출 의향이 있거나 이미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

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

의 견 응답수 비율(%)

단기간내 수익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잠재
력이 풍부한 시장이다. 10 7 34.5 31.8

북한 진출기업에 대해 적절한 상품개발을
함으로써 특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8 3 27.6 13.6

수익성보다는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이다. 8 5 27.6 22.7

수익성보다는 국내시장에서의 홍보 및 대
외 이미지 개선 효과가 클 것이다. 3 3 10.3 13.6

투자 및 교류 안전성 확보 등 실물부문의
경제교류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0 4 0.0 18.2

계 29 2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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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왜 국내 보험사가 북한 보험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북한은 역외가 아닌 궁극적으로 같은 민족(국가)이므
로 국내 보험사의 사업영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 11.6

통일에 대비하여 거점 확보 수단으로 북한 진출이 타
해외진출에 비해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13 30.2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1 2.3

북한은 보험 미개척 시장이므로 장기적으로 잠재성
이 큰 신규시장이기 때문에 24 55.8

계 43 100.0

4. 귀하는 남북한 보험산업 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정부 방침(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실익과
관계없이 추진 0 0.0

기본적으로는 상호간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추진 25 58.1

단기적실익은 없지만장기적 사업확장의관점에서 추진 18 41.9

기타 0 0.0

계 43 100.0

5. 귀하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및 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국내 보험사의 중점 추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초기단계이니 만큼 정보의 상호교환체제를 구축한다. 23 53.5

보험가입 대상, 방법, 규제 등에 관해 북한측과 포
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한다. 7 16.3

신상품을 개발하여 남북한 기업 혹은 왕래자들의
거래활동을 지원한다. 7 16.3

남북한 재보험 및 프론팅 거래를 시도한다. 3 7.0

직접진출(주재사무소 설치, 지점 혹은 현지법인 설
립)을 적극 검토한다. 2 4.7

기타 1 2.3

계 43 100.0

106



6. 귀하는 북한 보험시장에의 현지 직접진출(주재사무소, 지점 설치)시 가

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수익성 문제 6 14.0

투자보장 및 자금환수 문제 22 51.2

주재원 등의 신변안전 문제 5 11.6

양국 당국의 승인 등 진출 규제 9 20.9

기타 1 2.3

계 43 100.0

7. 북한보험시장 진출시 우리 정부당국의 효율적인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세제상의 지원 3 7.0

진출시 규제완화 9 20.9

북한 당국 혹은 보험사와의 접촉 주선 18 41.9

북한 진출 창구의 단일화 작업 4 9.3

금융환경 인프라 구축 8 18.6

기타 1 2.3

계 43 100.0

8. 귀사는 북한의 보험시장에 직접진출(주재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설립

등)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향후 2년 이내 9 20.9

향후 5년 이내 18 41.9

향후 10년 이내 9 20.9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 후 4 9.3

기타 3 7.0

계 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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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한 교류 확대에 따라 현재 개발되어 있는 다음 보험상품 중 어떤 상품

이 가장 활발하게 판매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보험상품
응답순위

순위척도
1 2 3 4 5 6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4 2 5 11 8 4 17.8

적하보험 6 4 14 5 3 2 22.5

조립보험 등 특종보험 12 7 3 4 4 4 23.8

자동차보험 1 0 3 4 6 14 9.3

여행관련 보험 7 10 4 2 3 2 20.3

신변안전보험 12 10 4 4 2 0 25.7

10.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시 혹은 진출 후 예상되는 보험상품 수요는 어

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상 보험상품

수요정도
낮음 높음

1 2 3 4 5

신변안전에 관한 보험상품 1
(2.3)

0
(0.0)

2
(4.7)

22
(51.2)

18
(41.9)

해상/육상운송 관련 보험상품 0
(0.0)

2
(4.7)

5
(11.6)

14
(32.6)

22
(51.2)

공장, 건물등 재해(화재, 풍수재)와 관련된
재물보험

1
(2.3)

6
(14.0)

16
(37.2)

13
(30.2)

7
(16.3)

투자자금 및 물품대금지급 등의 불안을 해
소할 수 있는 상품

0
(0.0)

4
(9.3)

6
(14.0)

11
(25.6)

22
(51.2)

현지 종업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험 2
(4.7)

3
(7.0)

15
(34.9)

13
(30.2)

10
(23.3)

현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 3
(7.0)

11
(25.6)

13
(30.2)

12
(27.9)

4
(9.3)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기술보험 0
(0.0)

3
(7.0)

9
(20.9)

17
(39.5)

14
(32.6)

현지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

7
(16.3)

10
(23.3)

15
(34.9)

7
(16.3)

4
(9.3)

현지인(북한주민) 대상 저축성 보험 24
(55.8)

16
(37.2)

2
(4.7)

0
(0.0)

0
(0.0)

북한 보험사의 재보험 인수 15
(34.9)

8
(18.6)

12
(27.9)

5
(11.6)

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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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사는 보험산업의 북한진출에 대비하여 유사한 해외사례(독일, 중국

등) 벤치마킹을 업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 견 응답수 비율(%)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 20 46.5

타사(대형사. 경쟁사) 혹은 정부당국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11 25.6

해외사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므로 참여하지 않겠다. 3 7.0

개별 기업의 문제이므로 독자적으로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20.9

기타( ) 0 0.0

계 43 100.0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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